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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통계개발원(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RI)은 2006년에 개원한 이래 국내에 유일

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통계⋅조사 방법론의 발전과 데이터기반 정

책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RI는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 즉 혁신에(革) 기반한 실용적인 「팀연구」를 통해서 국

가통계⋅데이터과학의 미래를 밝히고자(光) 노력하였습니다. 

SRI의 「2020년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혁신연구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설계 연구를 비롯해서 「데이터기반 인구⋅사회⋅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혼인⋅저

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심층 분석,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지원하

는 지역사회지표 체계구축, 그리고 SDG를 활용한 남북한 통합통계 방안 등입니다. 

또한 2020년 2월에 출범한 「SDG 데이터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

현황 점검과 SDG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통계⋅데이터과학⋅조사방법론 분야에서는 「데이터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

로 개인정보보호 방법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적용 등 실용적인 연구가 진행되

었습니다. 또한 「조사표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를 비롯해서 「조사표 인지실험」을 적용한 국가통계의 품질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을 국가통계에 활용하고자하는

기초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혁신 방법론」의 새로운 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원 15주년을 맞는 SRI는 본 연구보고서가 증거기반정책 입안자의 데이

터 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 생산자의 혁신적인 조사방법론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RI가 「국가통계 싱크탱크」로

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를 부

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도약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하여 주십시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2020년 연구보고서」를 위하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 연구진과 대내외적으로 협력⋅공동

연구에 참여한 민⋅관의 연구자들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1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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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 약

국제기구� 통계는� 글로벌� 전체의�현황� 점검과� 국가� 간� 비교에� 많이� 활용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별� 데이터에� 대한� 점검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국제기구� 통계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국제기구에� 제공한� 국가� 데이터

가�정의에�따라�제대로� 활용되고�있는지�검증할�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인

지하고,� 국가와� 국제기구� 간� 신뢰성�있는� 데이터� 흐름� 체계를�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SDGs� 범죄� 데이터의� 중요한� 출처인�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

법체계� 조사(UN-CTS)에� 제공� 중인� 한국� 데이터가� 글로벌�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수를� 비롯한� 6개� SDGs� 지표의�

글로벌� 정의,� 주요� 개념,� 데이터를� 살펴본� 후� 이� 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제공된�

국내통계를� 검토하였다.� 개념� 및� 수치� 등을� 검증한� 결과� 두� 데이터�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두� 데이터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를�정리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에서� 제공된� 데이터가�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에서�차이가�발견되기도�하였으며,� 제공된�데이터의�활용�범위가�모호하거나,� 심

지어는� 국내�데이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경우도� 있었다.� 개념�차이가� 발견된� 경우

는�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내� 관계기관에� 요청할�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유사통계

를�제언하기도�하였다.� 향후�이� 자료를� 바탕으로� SDGs� 데이터�네트워크를�활용하여�

개선가능성을�타진해�보고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비교�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가�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

어�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단� 범죄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국제기구� 데이터의� 검증과�그에� 따른� 적극적� 개선�요청을� 통해� 국가와�

국제기구�간�데이터�흐름�체계가�견고해�질� 것으로�기대된다.�

주요용어� :� UN-CTS,� �고의적�살인,�폭력범죄,�범죄�두려움,�범죄�신고율,�형�미선고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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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UN SDGs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을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SDGs를 기점으로 데이터 및 통계 영역에서도 여러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DGs 채
택 이후 국가와 국제기구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이 마련되고

(IAEG-SDGs, 2019),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증
가하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품질이 담보된 공식통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는 데이터 수집 절차, 보정방법 등을 투명하고 공개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인

데, SDGs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30년
까지 169개의 세부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행과정이 200여 개가 넘
는 지표로 매년 모니터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면 효과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

고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년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SDGs 모니터
링 과정에서 목도하고 있다.1) 

국가에서 제공한 국제기구 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 그간 무관심했던 것은 글로벌

수준에서의 논의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감지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최근의 COVID-19, 기후위기 등은 개별 국가의 이슈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과정과 이로 인한 글로벌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제공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

지하고, 범죄분야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품질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범죄분야는 공식범죄통계가 갖고 있는 숨은 범죄(hidden crime)의 가능성 그리고

이를 포착해내기 위한 자기보고(self-reporting) 조사의 개발 등 ‘범죄현상’을 좀 더 정
확히 파악해 내고자 하는 측정 논쟁이 있는 영역이다. 국내에서도 1962년 경찰청 및

1) UN은 매년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하여 글로벌 전체 이행 상황을 점검하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모니터링의 한계와 이에 따른 국가별 통계역량강화

문제가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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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소관의 범죄통계가, 이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난 1994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
원에서 자기보고식 범죄피해조사(Victimization Survey)가 개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식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김은경 2008; 김
은경 외 2009; 강지현 외, 2012). 여기에, 2019년 5월에는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Center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가 대
전에 개소하며 향후 한국이 아태지역 내 표준화된 범죄통계 생산 및 역량강화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센터는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SDGs 
범죄지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DGs 범죄 데이터의 중요한 출처인 UN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

계 조사(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UN-CTS)를 대상으로, 여기에 제공 중인 국내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해 보

고자 한다.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가 글로벌 정의와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과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 등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SDGs 국내 범죄 데이터의 개
선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범죄 데이터 국제비교
과정에서 각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국가별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

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통계 등이 국제비교
과정에서 사용됨으로써 종종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게 만들던

관행들이 투명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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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UN-CTS 체계의 이해  

제1절 연혁 

UN-CTS(이하 CTS)는 형사사법 시스템과 범죄 발생에 관한 데이터 수집·공표·분석
을 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서 실시
하는 설문조사이다. 이 조사는 다양한 형사사법 시스템 사이의 상호관계와 범죄추세
를 보여주고, 국가 및 국제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SDGs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체계로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2)

 1. 주요 역사적 배경 

국제적 수준에서 범죄 통계 수집에 대한 논의는 1853년 브뤼셀에서 열린 General 
Statistical Congress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872년 런던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Prevention and Repression of Crime에서 개념의 비교가능성이 제기되
었는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하에서 수집되는 범죄통계 비교의 어려움이 이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1946년 이후, IPPF(International Penal and Penitentiary Foundation)는 범죄 관련 기능을
UN에 상당 부분 이양하였으나, 이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1937-1946년간 제한적으로나마 국가 간 비교 조사를 실시하
고, 1948-1951년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초기에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범죄통계 수집에

관심을 갖긴 하였으나, 1970년대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CTS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1977년이다. 초기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조사표 정교화(1981년, 1983년, 1986년, 1998년) 과정을 거쳐

1999년부터 2년 주기의 정기 조사가 시작되었다. CTS가 큰 폭으로 개편된 시점은

2) UNODC 홈페이지(www.unodc.org) 참조(인출일: 2020년 6월 30일) 

http://www.uno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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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과 2009년이다. 2006년 비엔나 전문가 그룹 미팅에서는 자료수집, 연구 및 분
석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CTS 10차 설문지가 6-9차 설문지와의 연
속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선되었다. 그 과정에서 방점은 개념의 명확화, 맥락과 메
타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2009년 11차 조

사부터 CTS 조사가 매년 실시되었으며, 회원국 보고 부담 감소를 위해 조사표는 엑
셀 포맷으로 변경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범죄데이터포털에서 서비스 중이다.3) 한편, 
2012년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COSOC 결의안(2012/18)에 따라 각국

에 책임기관(Focal Point) 지정을 요청하였다.

 2. UN-CTS 내 SDGs 반영 노력 

최근 CTS의 주요한 변화 노력 중 하나는 SDGs 데이터 수집을 주요 기능에 포함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TS 국가별 책임연락기관 대상으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오픈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1차 미팅(2016년 5월)의 핵심 논의 사항은 SDGs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요청
되는 범죄 데이터를 CTS 체계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SDGs에는 폭력(violence), 인
신매매와 조직범죄(illicit trafficking and organized crime), 정의·법 및 부패에 대한 접

근성(access to justice, rule of law and corruption)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
된 데이터 수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표 2-1> 참조). 이 과정에서 기준이 되
는 범죄 공통 용어, 측정, 분석 및 통계적 프레임워크들의 제공 틀이 국제표준범죄분
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이다. 이를 기반으
로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생산이 지원된다.4) 구체적으로 CTS 내 SDGs 데이
터 생산이 가능한 개별 범죄통계 항목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3) 1984년 ECOSOC은 UNODC에 범죄동향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조사에 기반하여 수집된 데이터

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요청한 바이다.
4) ICCS 공표(2015년) 이후, 한국은 통계청 주도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한 한국표준범죄분류체계(KCCS) 
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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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범죄 영역과 SDGs 지표 간 연계 

영역 SDGs 지표 

폭력 

16.1.1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16.1.3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피해 인구 비율

16.1.4 범죄 두려움 인구 비율

11.7.2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가혹행위

16.2.3 18세 이전 성폭력 인구 비율 

5.2.1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친밀한 파트너)
5.2.2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친밀한 파트너 
이외)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

16.2.2 인신매매 피해자 수

16.4.1 불법금융거래 총 가액

16.4.2 불법무기흐름

정의, 법치, 부패 

16.3.1 범죄 보고율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16.5.1 뇌물(개인) 

16.5.2 뇌물(기업)

출처: Bisogno(2016)

둘째, SDGs 범죄지표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한 범죄피해조사의 표준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폭력 발생률(violence prevalence), 안전에 대한 인지, 폭력범죄에 대한 보
고율 등의 자료가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폭력범죄경험을 더 잘

포착하기 위한 부가항목의 포함가능성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가혹행위(harrasment), 
정서적 폭력과 같은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범죄피해조사에 기

반한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법론과 표준화된 조사 툴을 발

전시킬 것 등이 논의되었다. 이외, 중요한 성과로는 국가 단위에서의 CTS 책임연락
기관의 역할이 데이터 품질 및 국가 참여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켰다

는 점이다. 사실 이 미팅이 CTS 국가별 책임연락기관의 첫 번째 미팅이었다(UNODC, 
2016). 

2차 미팅은 2018년 6월에 진행되었는데, 당시 티어3 지표군5)이었던 SDGs 범죄지
표(폭력, 인신매매, 부패, 인권, 사법정의) 측정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5) SDGs 지표는 데이터 가용성 및 방법론 구축 여부에 따라 세 가지 티어로 구분된다. 티어1은 개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이 정립되어 있고 해당 지역 내 50% 이상의 국가 및 인구로부터 정기적으
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를, 티어 2는 개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정
기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지표, 티어3은 지표 측정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 단계
인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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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CTS 체계 수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국가별 책임기관으로부터 수렴되었는
데 특히, 범죄 및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데이터 수집 과정, 메타데이터 수정, 자료수
집과정 개선 방안, 국가별 책임연락기관 역할 개선 등에 관한 것이 주 논의대상이었
다(UNODC, 2018).

제2절 조사표 및 자료수집 체계 

 1. 조사표 개요 

UNODC는 매년 각국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엑셀 형태의 CTS 조사표와 메타데이터
를 요청하고 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가 누락 혹은 중복집계되지 않도록 연관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다. 조사표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①고의적 살인, ②폭력범죄, ③기타 범죄
와 같은 직접적인 범죄의 발생과 관련된 항목, ④범죄와 범죄자를 관리하는 차원에

서의 형사사법처리 과정, ⑤교정 시설 그리고 ⑥형사사법역량과 관련된 인력 현황이
다. 마지막은 각국에서 조사되는 ⑦범죄피해조사 관련 항목으로 여기에는 범죄에 대
한 일반적 두려움 항목을 포함하여 형사사법 당국의 공식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범죄 발생비율과 신고율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6)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표는 2년 주기의 순환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섹션별로 매년 조사되는 항목(범죄 발생건수 등 총괄 자료)과 2년 주기로 조사되
는 항목(범죄자와 피해자 및 범죄 방법 등)이 구분되어 있다. 7개의 섹션 중 형사사
법 분야의 인력 및 역량과 관련된 섹션만 유일하게 2년마다 조사되며 그 외 섹션들
은 모두 매년 조사되지만, 그 안의 항목들은 다시 매년 조사 항목과 순환 조사 항목
(rotating items)으로 구분된다. 

CTS의 조사표에는 각 섹션별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엑셀 시트 외에도 개요

(introduction), 안내(instructions), 정의(definitions) 등 세 가지의 안내 섹션을 별도로 제
공한다(부록 1 참조). 개요 시트에는 CTS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별 책임연락관 이름

과 연락처, 데이터 제출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CTS의 담당자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다. 안내 시트에는 CTS 조사표를 입력하기 전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주요 검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 섹션별로 조사되는 항목의 리스트와 함께, 조
사 항목별 응답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조사연도, 입력방법 등 데이터 입력에 필

6) UN-CTS 조사 항목의 국문 번역은 통계청(2016)의 ICCS 번역본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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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주의사항이 담겨져 있다. 정의 시트에는 각 조사 항목별로 ICCS에 명시된 내용
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조사 항목별 입력 시 포함되는 범죄와 제외되는 범죄, 
계산 방식 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표 2-2> UN-CTS 조사표 구성 (2017-2018년 조사 기준) 

번호 주제 기본 항목 (매년)
순환 항목(2년 주기)

1년차(홀수해) 2년차(짝수해)

1 고의적 살인

고의적 살인 범죄
(기수, 미수), 

성별 고의적 살인 
피해자, 

범죄자와의 관계, 
범죄 상황 및 살해 방법

피해자 특성(성별, 
연령별, 국적별, 

지역별(3개 대도시)), 
범죄자 특성(성별, 
연령별, 국적별, 

범죄경력별) 

2 폭력 범죄
중한 폭행, 강도, 납치, 

유형별 성폭력

중한 폭행(범죄자와의 
관계별, 성별), 성폭력 

범죄자(범죄자와의 
관계별, 성별)

성착취 피해자(성별, 
연령별),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사이버 포함), 
아동 포르노(사이버 포함)

3 기타 범죄

마약범죄(유형별), 
부패범죄(유형별),

불법이주, 
무기 및 폭탄물 거래, 

조직범죄가담, 
테러리스트단체 가담, 
테러리즘 재정지원  

침입절도, 절도, 
차량절도, 

사기(사이버 포함), 
자금세탁

사이버범죄(유형별), 
환경범죄(유형별)

4 형사사법
처리 과정

입건자수, 기소자수, 
수용자수(양형수준별, 

성별), 
미결수 (구금기간별)  

전체 입건자수, 
기소자수, 수용자수 

(성별, 연령별, 국적별), 
미결수(법률대리 형태별)

입건자수, 기소자수, 
기결수(ICCS 대분류1)

5  교정 시설

수감자(성별, 연령별, 
국적별), 

수감자 (양형수준별, 
성별), 

미결수(구금기간별)

교정시설 내 
사망률(유형별)

당해연도 수감자수(선고 
상태별), 보호관찰 
대상자 수(성별) 

6 형사사법
인력 및 역량

- -

경찰인력(성별, 기능별), 
검찰인력(성별), 

판사(성별), 
교도관(성별, 기능별), 
교도소/소년원 규모, 

교정시설 수

7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조사 결과 - -

각 섹션별 주요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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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의적 살인(Intentional Homicide)

CTS 조사표 중 가장 먼저 작성되는 부분은 ‘고의적 살인’에 관한 사항이다. 크게
5개 부문의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①사망에 이르거나 사망을 야기하는 고의적 행동, 
②고의적 살인의 피해자(성별), ③고의적 살인의 가해자와의 관계(성별), ④상황별 고
의적 살인의 피해자(성별), ⑤고의적 살인의 방법(성별) 등이다. 특히 CTS는 ‘피해자
(victims)’에 중점을 두고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와 사건 맥락, 살해 방법 등
을 조사한다. 제1섹션의 ‘고의적 살인’은 매년 조사되는 항목과 2년마다 조사하는 순
환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순환항목은 보다 세분화된 피해자 정보와 가해자의 특
성 등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UN-CTS 조사표 중 ‘고의적 살인’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1.1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을 야기하는 고의적 행동 -

매년 

1.1.1 고의적 살인 범죄(기수, 건수) -

1.1.2 고의적 살인 범죄(미수, 건수) -

1.2 고의적 살인 피해자 -

1.2.1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성별 

1.3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가해자와의 관계) -

1.3.1 친밀한 파트너(a) 또는 가족(b)  관계별(a, b), 성별 

1.3.2 그 외 아는 사람 성별

1.3.3 모르는 사람 성별

1.3.4 파악 불가 성별

1.4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상황별) -

1.4.1 조직범죄 및 폭력배 성별 

1.4.2 그 외 다른 범죄행위 성별

1.4.3 개인 간 살인 성별

1.4.4 사회정치적 살인 성별

1.4.5 테러 범죄 성별

1.4.6 파악 불가 성별

1.5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살해방법별) -

1.5.1 화약무기 또는 폭탄 -

1.5.2 다른 살인 도구 -

1.5.3 살인 도구 없음 / 다른 방법 -



UN-CTS 한국 데이터 검증 연구: SDGs 지표 중심으로   9

출처 : UN-CTS https://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statistics/crime/cts-data-collection.html
주: *: 연령 구분 : 0~9, 10~14, 15~17, 18~19, 20~24, 25~29, 30~44, 45~59, 60 이상, 미상 
      (이하 조사표 내  동일)

  나. 폭력범죄(Violent Crimes) 

CTS 조사표 섹션2는 ‘폭력범죄’에 관한 사항이다. 폭력범죄는 크게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매년 조사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①위해를 끼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야기하는 행동(중한 폭행, 납치), ②성적 성격
의 유해행위(성폭력, 성적 착취), ③재산과 관련한 폭력과 위협이 발생한 행위 등이

다. 순환 항목으로 조사되는 통계는 총 5개인데 이 중 중한 폭행 피해자 수(가해자와
의 관계, 성별)와 성폭력 피해자 수(가해자와의 관계, 성별)는 1차 연도(홀수 해)에, 
위해를 끼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야기한 행동(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성
적 성격의 유해행위(아동 포르노), 성적 착취 피해자 수(성별, 연령별)은 2차 연도(짝
수 해)에 조사된다.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1.6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격년
(홀수해)

1.6.1~1.6.10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연령별*, 성별 

1.7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1.7.1~1.7.2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국적별(자국민, 
외국인), 성별 

1.8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1.8.1~1.8.3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도시별(인구 규모별 

3대 도시)

1.9 고의적 살인 가해자 수(성별, 연령별)

1.9.1~1.9.10 고의적 살인 가해자 수 성별, 연령별*

1.10 고의적 살인 가해자 수(국적별, 성별)

1.10.1~1.10.2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국적별(자국민, 
외국인), 성별 

1.11 고의적 살인 가해자 수(범죄경력별, 성별) 살인 기소 기준

1.11.1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가해자 수 -

1.11.2 과거 범죄경력이 없는 가해자 수 -

1.11.3 과거 범죄경력을 알 수 없는 가해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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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UN-CTS 조사표 중 ‘폭력범죄’에 관한 세부 항목 

  다. 기타 범죄(Other Crimes)  

CTS 조사표의 섹션3은 ‘기타 범죄’에 관한 사항이다. 기타 범죄에는 향정신성 약

물 관련 범죄(3.1), 사기와 부패 범죄(3.2), 불법 이주(3.3), 조직범죄 및 테러범죄(3.4) 
등이 연간 조사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순환 항목으로 조사되는 내용은 1차 연도

에는 재산 침해행위(3.5), 사기 및 자금 세탁(3.6) 등과 관련된 항목이며, 2차 연도에
는 공공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 중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 행위(3.7), 환경 파괴 범
죄(3.8) 등이 해당된다. 데이터는 각 항목별 범죄 행위에 대한 건수를 조사한다.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2.1 위해를 야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

매년

2.1.1 중한 폭행 범죄 수 -

2.1.2 납치 범죄 수 -

2.2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2.2.1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유형별) 강간, 성폭행, 
기타 성폭력 행위

2.2.2 성적 착취 -

2.3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

2.3.1 강도 건수 -

2.4 중한 폭행 피해자 수(가해자와의 관계별, 성별)

2년
(홀수 해)

2.4.1 중한 폭행 피해자 수(친밀한 파트너 및 가족) 성별

2.4.2 중한 폭행 피해자 수(다른 아는 사람) 성별

2.4.3 중한 폭행 피해자 수(모르는 사람) 성별

2.4.4 중한 폭행 피해자 수(미상) 성별

2.5 성폭력 피해자 수(가해자와의 관계별, 성별)

2.5.1 성폭력 피해자 수(친밀한 파트너 및 가족) 성별

2.5.2 성폭력 피해자 수(다른 아는 사람) 성별

2.5.3 성폭력 피해자 수(모르는 사람) 성별

2.5.4 성폭력 피해자 수(미상) 성별

2.6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 또는 해악을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2년
(짝수 해)

2.6.1 공포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사이버 

2.7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2.7.1 아동 포르노 사이버

2.8 성적 착취 피해자 수

2.8.1~2.8.8 성적 착취 피해자 수(성별, 연령별) 연령,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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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UN-CTS 조사표 중 ‘기타 범죄’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3.1 규제 향정신성 약물 또는 기타 약물과 관련된 행위 

매년

3.1.1 규제된 약물 또는 전구물질과 관련된 불법행위 

3.2 사기, 기만 또는 부패와 관련된 행위

3.2.1 부패 뇌물 수수 등

3.3 공공질서, 권위 및 국가 법률에 반하는 행위

3.3.1 이주자 밀입국 

3.4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에 반하는 행위

3.4.1 무기와 폭발물의 밀매 

3.4.2 범죄단체에 가담하는 행위 

3.4.3 테러조직 가담 

3.4.4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3.5 재산 침해행위

2년
(홀수 해)

3.5.1 절도 목적의 침입 

3.5.2 절도 동력운송 수단 절도

3.6 사기, 기만 또는 부패와 관련된 행위

3.6.1 사기 

3.6.2 자금 세탁 

2년
(짝수 해)

3.7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에 반하는 행위

3.7.1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3.7.2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

3.7.3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불법적 차단 또는 접근

3.8 자연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

3.8.1 환경 오염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행위

3.8.2 폐기물의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

3.8.3 보호 또는 금지된 동물과 실물의 거래 또는 소유 

3.8.4 자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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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형사사법 절차 과정(Criminal Justice System Process) 

CTS 조사표의 섹션4에서는 각국의 범죄 사법 정의 관련 제도와 처리 과정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한다. 4.1의 경우, 5개 범죄(고의적 살인, 강간, 마약소지, 마약거래, 
뇌물)에 대해 경찰 수준에서의 입건 수(성별)를 조사한다. 또한 기소 건수(검찰)와 선
고 건수(법원), 당해 연도 수감자 수와 현재 총 수감자 수(교정시설)를 조사한다. 이
항목들은 매년 조사된다. 2년마다 조사되는 항목은 총 5개 지표로 1차 연도에는 ①
입건자 수(연령별, 성별, 국적별), ②기소자 수(연령별, 성별, 국적별), ③재판 과정에

서의 법률 대리 여부 건수, ④유죄판결 받은 자의 수(연령별, 성별, 국적별) 등을 조
사하며, 2차 연도에는 ICCS 대분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총 범죄건수, 입건수, 기
소건수, 유죄건수, 해당연도 구금자 수, 총 수감자 수 등을 조사한다. 

<표 2-6> UN-CTS 조사표 중 ‘사법처리 과정’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4.1 사법처리 과정 (국제범죄분류 중분류, 세분류)

매년

4.1.1 경찰에 입건된 사람의 수 성별

4.1.2 검찰에 기소된 사람의 수 

4.1.3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 

4.1.4 감옥에 수감되어 들어간 사람의 수  

4.1.5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4.2 경찰에 입건된 사람의 수 
연령대(성인, 청소년)별 
성별, 국적별

2년
(홀수 해)

4.3 기소된 사람의 수
연령대(성인, 청소년)별 
성별, 국적별

4.4 재판에 앞서 법률 대리를 받는 사람의 수 
법률 대리 여부별, 
법률 대리 시 비용 
지불 여부별

4.5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 
연령대(성인, 청소년)별 
성별, 국적별

4.6 국제범죄분류 대분류에 해당하는 범죄(11개) 관련 건수

4.6.1 총 발생건수 

4.6.2 경찰에 입건된 사람의 수 

4.6.3 검찰에 기소된 사람의 수 

4.6.4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

4.6.5 감옥에 수감되어 들어간 사람의 수

4.6.6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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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정시설(Prisons)

CTS 조사표의 다섯 번째 섹션은 ‘교정시설(Prison)’에 관한 사항이다. 매년 조사하
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감자 수(성별, 연령
별, 국적별), 둘째, 교정시설 수감자의 수(선고 상태(sentencing status)별, 성별), 셋째, 
미결 수감자의 구금 기간(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등) 등이다. 2년에 한 번씩 조사
되는 순환 항목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홀수 해에는 교정시설 수감자의 사망률(사
망 원인별)을 조사하며 짝수 해에는 해당 년도별 구금자 수(선고 상태별), 다른 형태
의 보호관찰 대상자 수(성별) 등이다. 

<표 2-7> UN-CTS 조사표 중 ‘교정시설’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5.1 교정시설 수감자 수

매년

5.1.1 교정시설 총 수감자 수 

5.1.2 교정시설 총 수감자 수 (성인) 성별

5.1.3 교정시설 총 수감자 수 (청소년) 성별

5.1.4 내국인 총 수감자 수

5.1.5 외국인 총 수감자 수

5.2 선고 상태별 교정시설 수감자 수 

5.2.1 미선고 중인 교정시설 수감자 수 성별

5.2.2 선고 받은 교정시설 수감자 수 최종 선고 여부

5.3 교정시설 수용자의 구금 기간

5.3.1 교정시설 수감자 수 (12개월 이상)

5.3.2 교정시설 수감자 수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5.4 교정시설 내 사망률

2년
(홀수 해)

5.4.1 총 사망자 수 

5.4.2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자 수
고의적 살인, 자살, 

사고사 등 

5.4.3 자연사로 인한 사망자 수

5.5 선고 상태별 당해 연도 수감자 수

2년
(짝수 해)

5.5.1 당해 연도 수감자 수 선고 상태별

5.6 다른 형태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

5.6.1 다른 형태의 보호관찰 대상자 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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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형사사법 체계 인력 및 역량(Criminal Justice System Personnel and Capacity) 

CTS 조사표의 다섯 번째 섹션은 각국의 사법제도 내 인력과 시설 역량 등을 평

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경찰 인력(성
별, 역할별), ②검찰 인력(성별), ③법원 인력(성별), ④교정 인력(성별, 역할별), ⑤교
정시설 수용역량(성별, 연령대별), ⑥교정시설 수 등이다. 

<표 2-8> CTS 조사표 중 ‘형사사법 체계 인력 및 역량’에 관한 세부 항목 

  사. 범죄피해조사(Victimization Survey)  

CTS 조사표의 마지막 섹션은 ‘범죄피해조사(Victimization Survey)’에 관한 것으로

각국이 조사하는 범죄피해조사의 주요한 결과를 보고하는 항목이다. 순환 항목은 별
도로 없으며 매년 범죄별 발생 비율과 신고 비율을 제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조
사 대상은 일반적 범죄 두려움(혼자 동네를 걸을 때), 절도 목적의 침입, 운송수단 절
도, 뇌물, 신체적 폭력, 강도, 성폭력, 성폭행, 강간, 정서적 폭력 등이 해당된다. 

<표 2-9> UN-CTS 조사표 중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6.1 경찰 인력
성별, 역할별

(예방, 수사, 행정)

2년
(짝수 해)

6.2 검찰 인력 성별

6.3 법원 인력 성별

6.4 교정 인력
성별, 역할별

(감시, 훈련, 행정)

6.5 교정시설 수용역량
성별, 연령대별
(성인, 청소년)

6.6 교정시설 수 수용시설 수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7.1 발생율

매년

7.1.1 혼자 동네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성별

7.1.2 절도 목적의 주거 침입 -

7.1.3 운송수단 절도 -

7.1.4 뇌물수수 성별

7.1.5 기업체 뇌물

7.1.6 신체적 폭력 성별

7.1.7 강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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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UNODC는 CTS 조사표 작성 시 메타데이터 작성도 함께 요청하고 있다 (부
록 2). 여기에서는 각국에서 보고하는 범죄 데이터의 포괄 범위(고의적 살인 포괄 범
위), 지역 데이터 포함 여부(전국 포괄 여부), 주요 용어 정의(성인 연령 등), 범죄피
해조사 조사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2. 자료수집 체계 

자료수집은 2012년 ECOSOC 결의안에 따라 지정된 국가별 책임연락관들을 통해

진행된다. 책임연락관은 경찰청, 통계청, 국가연구기관 등 범죄와 형사사법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중에서 선정된다. 국가별 책임기관은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완결성 있는 응답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갖으며, 필요시, UNODC에 기술적 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Jandl, 2016).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국가별 책임연락관은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
를 취합하여 UNODC에 제출한다. 한편,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국가별 책임연
락관과 UNODC를 매개하는 지역기구가 있다. 유럽은 유로스탯(Eurostat), 아메리카는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7.1.8 신체적 폭행 성별

매년

7.1.9 성적 폭력 성별

7.1.10 성폭행 성별

7.1.11 강간 성별

7.1.12 정서적 폭력 성별

7.1.13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성별

7.1.14 정서적,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성별

7.1.15 신체적 또는 성적 추행 성별

7.2 신고율

7.2.1 신체적 폭럭 성별

7.2.2 강도 성별

7.2.3 신체적 폭행 성별

7.2.4 성적 폭력 성별

7.2.5 성폭행 성별

7.2.6 강간 성별

7.2.7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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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7)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지역을 매개로 하는 경우, CTS 조사 항목뿐 아니라 지역에 해당하는 별도
조사 항목을 추가로 묻는다. 유로스탯의 경우 연합 조사표(joint questionnaire)를 활용
하여 EU 부분과 UN 부분을 동시에 질문하고, EU 부분은 유로스탯에, UN 부분은 유
로스탯과 UNODC에 동시에 제공한다(Didier, 2016).  

2017-2018 CTS 조사표의 경우 93개 국가와 테리토리에서, 메타데이터의 경우 71
곳에서 응답을 하였다(<표 2-10>). 응답은 모두 CTS 책임연락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응답국가 분포를 보면 유럽 36개국, 아메리카 26개국, 아시아 23개국이며, 해당 지역

7) 지구 서반구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을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된 대륙 간 기구로 현재 35개 국가를
회원으로 하며 그 본부는 워싱턴에 소재한다. 

<그림 2-1> UNODC의 CTS 데이터 수집 체계(Jandl, 2016)

<그림 2-2> EUROSTAT의 CTS 데이터 수집 체계(Didi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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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분포 정도를 살펴보면, 유럽은 75%인 반면에 아프리카는 11%로 그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Jandl, 2018).

<표 2-10> UN-CTS 응답 국가의 지역별 응답분포(Jandl, 2018)

데이터 메타데이터

지역 응답
지역 

커버리지
지역 응답

지역 
커버리지

아프리카 6 11% 아프리카 2 4%
아메리카 26 68% 아메리카 21 55%
아시아 23 45% 아시아 16 31%
유럽 36 75% 유럽 32 67%

오세아니아 2 13% 오세아니아 0 0%

<그림 2-3> CTS 응답국가의 지역별 분포(Jandl, 2018)

제3절 데이터포털

UNODC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국제적 수준에서 마약, 범죄 및 형사사법에 관
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공식통계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와 관련된 통

계를 생산, 배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정기적
으로 글로벌 통계 시리즈를 UNODC 데이터포털(Data Portal)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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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UNODC 데이터포털 첫 화면 구성 

<그림 2-5> UNODC 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표출 방법: 지도 및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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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포털은(https://dataunodc.un.org)은 기본적으로 마약, 범죄 및 형사사법 관련

된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뿐 아니라 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5>에서 보듯 살인범죄의 경우,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율의 전 세계적인 규모를 한눈
에 비교해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 및 과학적 연구 목적에 한해 마이크로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 개인, 
가구, 사업체의 익명성(anonymity)과 비밀보호(confidentiality) 처리 후 마이크로데이터

를 사용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지역 단위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에도 위치 정보

에 익명성 처리를 한 후 제공된다.

범죄데이터와 함께, SDGs 지표별 정보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UNODC가 지표

소관기구로 포함되어 있는 SDGs는 목표3과 목표16이다. 아래 <그림 2-6>은 목표

16.3.2 지표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왼쪽 하단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중국과
아프리카 지역 내 일부 국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해당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2-6> UNODC 데이터포털 내 SDGs 지표 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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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 UN-CTS 거버넌스 체계 

한국에서 CTS 책임연락관으로는 법무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다(2017
년). 그러나 국내 관계부처로부터의 데이터 취합과 UNODC로의 데이터 제출은 통계
청 통계기준과가 담당하고 있다. 통계청은 각 기관에 공문을 통해 자료를 요청한다. 
경찰청은 범죄사건 통계, 검찰청은 기소자 정보 등, 법원행정처는 형사사법인력 등, 
법무부 교정본부는 재소자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서 범죄피해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CTS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저자 작성)

<그림 2-8>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 첫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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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은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 사이트(www.crimestats.or.kr)이다(<그림 2-8> 참조). CCJS는 신뢰성 있는 범죄통
계의 제공, 이용자 중심의 범죄통계 서비스라는 목표 아래 구축되었다. 이 사이트는
통계DB, 범죄동향, 테마통계 등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및 시각화 방법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그림 2-8> 참조).       

구체적으로, 각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그림 2-9>는 통계DB를 보여주

는데, 다양한 통계표와 통계항목을 교차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국내 범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

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집계된 데이터뿐 아니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무료로 제공(조사표와 코드북 함께 제공)하여 데이터 공유
를 실현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2-9>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 내 통계DB 및 인포그래픽스 화면 구성

http://www.crimestats


22   연구보고서 2020-03

법무부는 2010년 7월 형사사법포털(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을 개설하였다(www.kics.go.kr). 형사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와 안내, 
벌과금 납부조회 등 형사사법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로

이는 형사사건 전산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기관 및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피드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그림 2-10> 참조).

<그림 2-10> 형사사법포털 첫 화면 구성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그간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간 각자 운영하던 시스템을
아래 <그림 2-11>과 같이 내부연계를 통해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용되는 형사사법 정보는 현재 총 380종이고, 형사사법 기관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24종이다.8) 

<그림 2-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성도

8) 형사사법포털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개 책자 기준. 소개 책자의 작성연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서 정확한 기준일을 제시할 수 없음. 작성연도에 따라서 공유되는 정보 수는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UN-CTS 한국 데이터 검증 연구: SDGs 지표 중심으로   23

기관 간 시스템 공유를 통해 표준화된 통계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경찰과
검찰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공유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관마
다 상이한 통계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통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유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
산출과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다. 다만, 현재 형사사법통계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내부
인에 한정되며 이는 통계자료 집계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가 내 승인통계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에서도 범죄 분야에 관한

데이터 서비스를 아래 <그림 2-12>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에서 범죄 및 안전 영역에서 범죄 관련 국내 데
이터를 서비스 중이다. 

<그림 2-12> 국가통계포털 범죄 데이터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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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UN-CTS 내 한국 데이터 검증과 개선방안 도출

제1절 검증대상 지표 선정 

<표 3-1>은 UN SDGs 데이터베이스9)에서 CTS가 데이터 출처이거나 데이터 출처
로 예상되는 6개 SDGs 지표 리스트이다. 가장 최근인 2020년 2월 UNODC는 2018년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기에 앞서 각 국가에 최종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아래 6
개 지표가 CTS 설문 내용을 통해 파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9) 지표를 소관하는 국제기구는 각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제비교 가능한 형태로 보정한 이후 UN 데
이터베이스(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에 제공한다. 

SDGs UN-CTS 
항목 번호 지표번호 지표명  표시된 출처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Number of victims of intentional homicide 
per 100,000 population, by sex),

CTS 1.2.1

16.1.3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범죄
에 노출된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subjected to (a) physical violence, (b) 
psychological violence and (c) sexual viol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UNODC
7.1.6(신체적) 
7.1.12(정서적)
7.1.9(성적)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
는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feels 
safe walking alone around the area they live)

UNODC 7.1.1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Proportion of victims of viol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who reported their victimization to 
competent authorities or other officially 
recognized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UNODC
7.2.1(신체적)
7.2.4(성적)

<표 3-1> SDGs 범죄지표 현황과 UN-CTS 조사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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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를 통해 UN SDGs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고 있는 한국 데이터에 대한 검증

절차는 <그림 3-1>과 같다. 먼저, SDGs 지표에 대한 글로벌 정의를 검토하였다. 위 6
개 SDGs 지표를 소관하는 국제기구는 CTS를 주관하는 UNODC이다. SDGs 지표 소
관기구는 각 지표의 표준화된 개념을 정의하고 방법론을 구축하는 역할과 함께 국가

로부터의 자료수집 역할을 맡고 있다(UNSC, 2017). 따라서, SDGs 지표와 CTS 양쪽
에서 동일 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전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SDGs 지표 메타데이터의 개념 정의를 주로 검토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CTS 설문
지에서 사용하는 정의로 보충하였다.10) 개념을 검토한 이후에는 SDGs 데이터베이스
와 CTS 데이터 포털 등 UN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 데이터가 과연 글로벌 개념 정
의에 따라 수집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통계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개념 정의와 수집된 데이터의 개념 정의를

비교 분석한 후 국내 통계개선이 필요한지, 국제기구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지 등

후속조치 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그림 3-1> UN에서 활용 중인 국내 데이터 검증 절차 

먼저,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율 지표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데이터 검증에
해당하는 절은 제2절부터 7절까지인데 각 절 제목은 SDGs 지표명을 축약하였다.  

10)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별도의 참고문헌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 UN SDGs 메타데이터 정보를 참조하
였음을 뜻한다. 구별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UN SDGs와 CTS를 표시하였다.  

SDGs UN-CTS 
항목 번호 지표번호 지표명  표시된 출처

16.3.2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 중에서 형의 선고를 받
지 않은 수용자 비율(Unsentenced detainees 
as a proportion of overall prison population)

CTS 5.2.1

16.5.1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 한 번 이상 접촉
하여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
는 사람의 비율(Proportion of persons who had 
at least one contact with a public official and 
who paid a bribe to a public official, or were 
asked for a bribe by those public officials, 
during the previous 12 months) 

CTS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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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율(SDGs 16.1.1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주요 개념, 데이터  

지표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지표는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후 10만 분비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고의적 살
인범죄란, 사망이나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법한 행위(unlawful death inflicted upon a person with the intent to cause death or 
serious injury)를 일컫는다. 통계적 목적의 국제범죄분류(Inten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에 의하면 고의적 살인범죄의 성립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그 요건이라 함은 첫째 다른 사람에 의해 사람이 죽음(객관적 요소), 둘
째 피해자를 죽이거나 혹은 심각하게 상해를 일으킬 가해자의 의도(주관적 요소), 셋
째 불법적 살해, 불법적 죽음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이 있다는 법적인 고려(법적 요

소)이며,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포함되는 범죄 유형으로는, 모살
(murder), 명예살인(honor killing), 중한 폭행으로 인해 초래된 사망(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 테러 행위로 인한 사망, 지참금 관련 살해(dowry-related killings), 여
성혐오살해(femicide), 영아살해(infanticide),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사법과
잉살해(extrajudicial killings), 법집행인 또는 국가공무원의 과도한 위력행사로 인한 살
해(killings caused by excessiv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이다. 고의적 살인범죄
에 관한 SDGs 정의는 CTS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표 3-2>는 UN SDGs 데이터 베이스 내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데이터 현황
이다. 2011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피해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남성에 비해 여성 피해자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UN SDGs 16.1.1 지표 내 한국 데이터 :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 (2020.8.25. 추출)
주 : 데이터 출처는 2017년부터 CTS이며, 그 이전까지는 Global Study on Homicide 2019-revision이다.

구분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명

전체 - - - - - - - -
여 217 219 182 193 198 196 153.51 154 
남 188 216 170 184 177 165 147.49 152

인구 10만 
명당

전체 -
여 0.87 0.88 0.72 0.76 0.78 0.77 0.60 0.60 
남 0.75 0.86 0.67 0.73 0.70 0.65 0.58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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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지표 16.1.1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공되는 국내 데이터는 경찰청의 범죄통계

(Korean Police Crime Statistics) 중 살인기수 건에 대한 피해자 규모 및 성별 분포이

다. 범죄통계는 국내의 범죄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국가승인
통계로(승인번호 13204),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고소 및 고발, 인지 등을 통해 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산 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 검거, 피의자)에 근거하여 작성
및 승인한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다(경찰청, 2019a). 팀장 또는 범죄통계 담당자가 검토
및 승인 후에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범죄통계원표의 입력을 완료하며, 범죄통계의 신
뢰도 제고를 위해 통계원표의 오류 자료를 3회 정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경
찰청은 UNODC가 제시한 고의적 살인(Intentional Homicide)의 정의에 살인미수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살인범죄에 한해 ‘기수’와 ‘미수’로 구분
하여 제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국내 형법 범죄 분류체계에 따른 것이다.11) 

<그림 3-2> 살인에 관한 형법 분류체계와 살인기수와 미수 분리공표 현황(경찰청, 2019b)

11) 이는 기수와 미수 사이에 죄질 심각성 차이가 존재하며, UNODC가 제시한 고의적 살인범죄(정의에
살인미수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경찰청, 2019a: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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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 2011년-2016년까지는 UN SDGs와 CTS 내 한국의 범죄피해자 수와 국
내 통계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UNODC에서 값을 보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데이터에서 살인피해자 수 전체는 국내 수치와 동일하였

다. 다만, 2017년의 경우에는 성별 불상에 해당하는 1명이 보정되어 계산된 수치가
제공되었다. 2018년 자료에서는 아래 <표 3-3>처럼 국내에서 제공한 살인기수에 해
당하는 성별 피해자 수와 동일한 수치가 CTS, UN SDGs에서 서비스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단, CTS와 UN SDGs는 UN 인구처에서 생산한 추계인구를 분모인구로

하여 발생률(10만 명당 명)을 계산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피해 발생률
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12) 한편, 여성과 남성 정보 외에 CTS에서는 성별 불
상자 수가, UN SDGs에서는 성별 불상자 수와 전체 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8
년의 경우 피해자 정보 중 성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3건이 있는데, UN에서 이
정보의 누락은 의도치 않게 전체 피해자수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합을 전체로 계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차이를 제외하고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국내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보정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로 제공된 국내 통계와 CTS, SDGs 수치 비교

2018년 기준 경찰청 CTS UN SDGs

명

여 154 154 154

남 152 152 152

불상   3 - -

전체 309 309 -

인구 10만 명당 명 

여 - 0.60 0.60

남 - 0.59 0.59

전체 - 0.60 -

그러나, 현재 제공된 경찰청 통계는 글로벌 정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
다. 첫째, 현재 국내의 범죄피해 통계는 범죄 발생건수 기준 대표 피해자 1명의 정보
를 기초로 한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건수가 동일하며 이는 피해자 수의
과소추정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12) 범죄발생률은 계산하여 제공 중인데, 분모인구를 주민등록인구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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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범죄발생시간 표에 있는 수치는 범죄건수를, 피해자 표에 있는 수치는 인원수를 의미함 

<그림 3-3> 2018년 기준 범죄건수와 피해자 수 비교 (경찰청, 2019b)

둘째, 의도를 갖고 사람을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살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강도살
인, 강간살인 등의 행위가 현재는 살인기수 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국내의 형법
체계상 강도 및 강간 살인이 각각 강도, 성폭력 범죄 등의 분류체계에 흡수되어 있
어 있기 때문이다(강지현 외, 2012). 

<표 3-4> 고의적 살인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강력범죄 죄명

형법분류 죄명 

강도살인
-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
- 형법 제340조 제3항 해상강도(살인)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8조, 제340조 각 죄명) 미수

강간등살인

- 형법 제301조의 2(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
조 각 죄명) 강간등(살인)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 형법 제305조의 2(형법 제305조 각 죄명) 상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강간등(살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강간등(살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형법 제301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상습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강간등(살인)

셋째, 준거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경찰청 범죄통계는 한 해 동안

경찰이 입건하여 통계원표를 승인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범죄발생 시점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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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2017년에 발생한 범죄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 원표가 승인되었으

면 해당 범죄 피해자수는 2018년으로 계산된다. 

넷째, 모집단 범위와 관련하여, 경찰청 범죄통계는 기소 및 불기소 의견송치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이므로 최종 형사처분과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특별사

법경찰에 의해서 인지 처리된 사건은 제외되어서 고의적 살인범죄 전체를 포괄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형사사법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살인기수로 처분된 건수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

이후의 단계에서 생산되는 범죄통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
림 3-4>는 국내의 형사사건처리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경찰 (해양경찰 포함) 단계
에서 접수된 사건 대상으로 수사를 한 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재판으로 넘겨지고 법원에서 형을 선고

한다. 선고 이후에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림 3-4> 형사사건처리과정 과정(www.kics.go.kr)

http://www.ki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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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유사통계 검토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국내 유사통계로는 형사사법

단계에서 산출하는 공식통계보고서이다. 이와 함께 UN에서는 보건당국에서 발표하

는 사망원인통계(사인분류 중 ‘death by assault(가해))를 주요 출처 중의 하나로 제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당국에서 생산하는 통계와 함께 사망원인통
계도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형사사법 단계에서 산출되는 통계: 범죄분석, 사법연감, 범죄백서

경찰청 이후 검찰청, 법원, 법무부에서도 각각 범죄분석, 사법연감, 범죄백서라는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범죄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두 통계는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공식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만큼 많이 인용되고 있는 통계집이다. 3개 기관

에서 발행하는 통계를 검토해 본 결과,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먼저, 대검찰청 통계의 경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 등이 포함되어 경찰청 통계에
비해 포괄범위는 넓으나, 피해자 현황 정보에서 살인기수와 미수가 구별되지 않은

살인 전체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살인’의 범주에는 일
반적인 살인은 물론이고, 실제 사람이 사망하지 않은 살인 미수, 살인 음모/예비 죄
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를 고려하여 살인기수와 미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대검찰청은 범죄발생건수에서는 살인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나 범죄피해자 특
성 통계에서는 살인기수와 미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법원 사법연감 통계에서는 피해자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통계집은 법원
및 사법행정제도와 운영 관련 현황 자료가 주이며, 통계는 범죄사건의 재판 상황 중
심이다. 반면, 법무부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에는 범죄자 및 피해자 통계
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이들 통계는 대검찰청 자료를 근거로 재분석한 것인데, 피해
자 통계의 경우 범죄 분류체계를 형법범죄 전체, 강력범죄, 폭력범죄로만 구분13)하고

있어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는 살인기수를 추출해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형사사법 기관의 통계 이외에 고의에 의한 살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통계청 사

망원인통계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사망원인통계는 인구동향조사를 통하여 입수

13) 검찰청에서는 형법 및 특별법에 대해 죄명별로 통계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열거하여 공표
할 수 없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죄명분류를 설계하여 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검찰청, 2019, 
통계이용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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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망신고서 및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작성된다. 사망신고는 기준연도 1월부터 다

음해 4월까지 접수된 신고서 중 기준연도 사망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다. 사망신
고의 누락이 많은 영아사망과 무연고 사망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 화장

장 신고자료, 사망원인보완조사, 무연고 신고자료 등을 추가로 입수하여 보완하고 있
다. 특히, 부정확한 사인 및 사망의 외부 요인(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국방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기타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사인을 보완하고 있다(통계청, 2019)

접수된 사망신고서 및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검토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에 따라 분류한다.14) 사망원인은 원사
인 기준인데, 원사인이란 ①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질병이나

손상 또는 ②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KCD 코드 중

X85-Y09(가해) 코드에 살해 또는 상해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타인이 가한 손
상(Injuries inflicted by another person with intent to injure or kill, by any other means)
이 포함되며, 이 코드 사망자수가 고의적 살인 범죄피해자와 매칭될 수 있다.15) 한
편, 의도 미확인 사건은 별도의 코드(Y10-Y34)로 분류하고 있다. 이용가능한 정보가
의료 또는 사법당국이 사고, 자해 및 가해를 구분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 고의적 타살로 분류된 피해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

체적인 추이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2016년을 제외하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피해자

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그 성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앞
서 살펴본 경찰청 범죄 통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 피해자 수가 더 높게 나온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16)

14) KCD는 4단위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전염성 질환, 체질적 또는 전신적 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 질
환, 발육 질환, 손상, 사고의 종류 등에 따라 가장 간략하게 22개의 장으로 분류한다. 22개의 장은
다시 동일한 성질의 질병으로 구분하여 267개 항목군으로 분류한다. 항목군 내에서 질병의 빈도, 
공통된 특성 등으로 다시 2,087개의 3단위 부호로 분류한다. 단일 질환이나 상이한 해부학적 부위
또는 다양한 요인을 구분하고자 할 때는 개별 질환을 나타내는 12,493개 4단위 분류를 사용한다. 

15) KCD의 번역례에 따르면 Intentional Homicide는 의도적/고의적 타살로 번역된다. 
16) 경찰청 범죄통계의 피해자 정보가 대표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대표 피해자를 선정하는 과
정에서 입력자의 선택적 바이어스가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전체 피해자 수를 대상으로
한 사망원인통계의 비표본오차가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범죄학 이론에 따르면 보통 남성이 여성에
비해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망원인통계의 성별 분포의 타당성

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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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사망원인통계에 의한 고의적 타살자 수 추이 

단위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명

전체 552 542 564 511 519 436 415 397

여 242 245 264 250 252 222 199 181

남 310 297 300 261 267 214 216 216

인구 10만 
명당

전체 1.1 1.1 1.1 1.0 1.0 0.9 0.8 0.8

여 1.0 1.0 1.0 1.0 1.0 0.9 0.8 0.7

남 1.2 1.2 1.2 1.0 1.0 0.8 0.8 0.8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0년 7월 24일 추출) 

  다. 경찰청 범죄통계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차이 분석

<표 3-6>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세 가지 통계, 경찰청 범죄통
계, 검찰청 범죄분석 그리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작성목적, 작성방법, 작성대상
등을 중심으로 비교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과 검찰청 통계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반면, 사망원인통계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
인 구조 파악을 통해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작성주기 및 작성대상
기간은 동일하나 경찰청과 검찰청은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원표승인시점을 기

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망원인통계와 차이가 크다. 
모집단의 경우에도 한국인 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원인통계와 달리, 경찰
청과 검찰청 통계는 각 형사사법 단계의 기능에 따라서 모집단이 달라짐을 알 수 있

다. 무엇보다도 경찰청과 검찰청 모두 피해자 정보를 범죄 발생 건당 대표피해자 1
명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원인통계와
비교할 때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정보를 획득하는데 구조적인 한계점을 내포하

고 있다. 

<표 3-6> 경찰청, 검찰청, 통계청 살인범죄 관련 통계 메타 정보 비교 

구분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목적

치안정책 수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와 예산, 인력, 
장비배치 등 경찰의 
효율적 경력 운용 및 
과학적인 치안활동 

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

각종 범죄현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발굴,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다양한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적, 
예방적 기능 

대한민국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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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찰청, 검찰청, 통계청 이용자용통계정보보고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는 수치상으로도 잘 드러난다. 최근 통계청은 ICCS 채택 및 이행권고에 따라서
한국표준범죄분류(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KCCS) 개발을
진행하면서 ICCS 대분류 범죄유형과 한국형법조문에 따라 범죄 매칭 작업을 수행하
였다. 이에 따라, ICCS 대분류 1번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추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
르면 2016년 살인범죄 피해자수는 433건이다(강소영 외, 2018). 이는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 도출된 고의적 타살 피해자 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17)

17) 작성대상 기준이 원표승인시점이라는 한계점은 있으나, 이것이 어느 특정 한 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통계 작성 이후의 체계적인 특성이라는 점으로 인해, 원표승인시점과 사망시점의 차이
에 따른 효과는 상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공표) 1년(익년 7~8월) 1년(익년 12월) 1년(익년 9월)

작성대상기간
 1월 1일~12월 31일 

(원표승인기준)
1월 1일~12월 31일

(원표승인기준)
1월 1일~12월 31일

(사망기준)

작성체계

전국 각급 경찰관서
(해경 포함)에서 입력한 

범죄통계원표에 
근거하여 통계 작성

검찰,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이 입력한 
범죄통계원표 정보를 

집계

인구동향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수된 

사망신고서 및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통계작성 

모집단

전국 각급 경찰관서
(해경 포함)에서 

고소.·고발, 인지 등을 
통한 범죄사건 

및 범죄자 

형사입건된 개인 
및 범인사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읍면동 및 시구 

(재외국민은 재외공간)에 
접수된 한국인의 사망신고

작성제외
군사법원 관할, 각하의견 

송치, 소년부송치, 
즉심(검찰송치) 제외

군사법원 관할 범죄 
제외

 

분류체계 

2011년 범죄통계부터 
범죄분류를 기존 형법, 
특별법 분류체계에서 

위반행위속성 
및 법익침해유형별로 

재분류

자체적으로 
죄명분류를 설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 중 가해 (X85-Y09) 

 

피해자 현황 
발생건수 기준 

대표피해자 정보 
범죄건수 기준 

대표피해자 정보

 - 가해에 의한 사망자 
전체 

 - 가해자와의 관계 등 
추가 정보 파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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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경찰청, 검찰청, 통계청 살인범죄 피해자수 통계 비교 

2016년 기준 경찰청 검찰청 통계청 강소영 외(2018) 

여 193 188 222 -

남 162 165 214 -

불상 1 - -

전체 356 353 436 433

 4.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지금까지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지표 16.1.1)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였다. 경찰청 범죄통계 중 살인기수 건수 통계가 지표에 대한 데이터

로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된 값 그대로 CTS와 SDGs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UN의 피해 발생률 계산 과정에서 국내의 주민등록인
구가 아닌 UN 인구처 추계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성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고의적 살인피해 건 정보가 UN CTS와 SDGs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아 자칫 남
성과 여성의 합산이 전체인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제비교 관점에서 수용할 만하나 두 번째 이슈의 경우에는 UN 
측에 요청하여 성별 불상 정보를 각주로 게재하거나 남성과 여성과 함께 총계를 제

공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여러 통계 중 현재까지는 경찰청 범죄통계의 적

합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긴 하나 범죄통계 또한 개념 및 포괄범위 등에서 한계를 보

여주고 있다. 범죄통계원표의 개선 및 자료수집 과정의 변경 없이 현재 수집된 마이
크로데이터를 재가공하여 글로벌 지표 정의에 좀 더 부합하는 통계로 변경할 수 있

는 조치는 살인기수에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을 추가하여 제표하는 것이다. 앞서 언
급한 고의적 살인의 세 가지 구성요건에 강도살인과 강간살인 등이 적합한지를 CTS 
거버넌스 주체 간에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살인기수에 강도살인과 강간살인을 추가하여 제표하는 것을 포함하여,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활용하는 것 또한 지표 정의에 대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피해자 통계 정보를 살인기수와 미수로 분리하여 제표하는 포맷이 검찰청

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경찰청 및 검찰청 내 공유시스템인 형사사법통계포털은

이러한 제표 작업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 부분은 표준분류를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하다. 모든 기관이 모든 범죄행위를 동일한 개념으로

측정하므로 국내 통계 간 연계분석이 가능하고 나아가 국제비교 가능성도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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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통계 전체에 일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대표 피해자 이외 전체 피

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의 통계원표는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
표, 피의자통계원표로 구성되는데, 이는 그간 범죄통계의 초점이 범죄와 범죄자 중심
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자 정보는 발생통계원표에서 부차적으로 수집된 정

보였으며, 업무의 부담으로 대표 피해자 중심으로만 정보가 입력되었던 경향이 있

다.18) 사실, 검찰청(2019a: 15)은 발생통계 및 검거통계원표를 사용한 통계는 ‘건’ 단
위로, 피의자통계원표를 사용한 통계는 ‘인원’(명) 단위로 작성됨에 따라 해석에 유의
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그림 3-3> 검찰청 피해자 통계 활용 시 주의 사항(검찰청, 2019a)

이는 경찰청 범죄통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범죄통계에
서는 피해자 통계의 단위를 인원 수로 기재하고 있다. 경찰청과 검찰청 간 통일된

포맷이 마련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된 피해자
정보 부족 상황”으로 범죄통계원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러 전문가들 또한
현재의 원표 체계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련 사항이나 최신 범죄에 대한 반영이 매우 미

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어(경찰청, 2019a) 향후 관계기관의 통계개선을 기대해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통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규모 및

분포에 대한 정보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정보에는 범죄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도구 등
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전체 피해자 수뿐 아니라 성 및 연령, 지역별 분포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정책 수립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 하겠다. 

18) 범죄통계원표 입력 시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항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
우 대표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통계만 입력된다. 따라서 공식범죄통계에 집계된 피해자의 수와 특성
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
계이며, 추이를 파악하는 목적에 활용 가치가 있다(박준휘 외, 2018). 그러나, 대표 피해자를 선정하
는 과정에서 입력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성 및 연령별 분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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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폭력 범죄에 노출된 인구 비율(SDGs 16.1.3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개념, 데이터 

지표 16.1.3은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이
다. 이 지표는 전체 인구 대비 지난 1년 동안 세 가지 부문의 폭력, 즉 ①신체적, ②
정서적, ③성적 폭력의 피해자 비율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폭력의 여러 형태를 나라별로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지표 세분화는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교육 수준별, 국적별, 인
종별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 지표는 각국의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모니터링된다. 다수 국가
에서 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율이 매우 낮게 보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UN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범죄피해조사에서 수
집된 자료는 CTS 7번 섹션(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되어 SDGs의 16.1.3 지표에 제공되
며, 지표 데이터의 서비스에 앞서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각국의 검토를 거친다. 

<표 3-8> UN SDG 16.1.3 지표에 해당하는 ‘폭력’ 개념 

구분 세부 내용 

신체적 폭력

국제범죄분류(ICCS)에 명시된 신체적 폭행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람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로 다음을 포함
‧ 중대한 신체 상해 : 총상, 탄환에 의한 부상, 칼에 의한 부상 또는 자상, 신체 

절단, 골절, 치아 탈락, 장기 손상, 의식 상실, 기타 심하거나 심각한 상해
‧ 중대한 물리적 위력 : 총기 공격, 찌르는 행위, 물건을 사용한 공격, 약물, 

기타 심각한 신체 상해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위력의 사용
‧ 경미한 상해 : 타박상, 베인 상처, 찰과상, 치아 파손, 부종, 눈 부위 멍, 기

타 경미한 상해 
‧ 경미한 물리적 위력 : 때리기, 밀치기, 밀기, 발 걸기, 넘어뜨리기, 및 기타 

경미한 신체 상해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위력의 사용 

성폭력
위협, 강압, 사기, 강제, 기만, 약물이나 알코올,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력의 남용 등으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
위를 시도하거나, 또는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표 3-8>은 SDGs 16.1.3의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이 지표의 대상인 폭력을 유형

별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신체적 폭력에는 상해 및 위해를 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가 전반적으로 포함되는데, 중대한 상해부터 경미한 상해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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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성폭행, 강간, 성추행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UN
은 SDGs 지표 16.1.3에 해당하는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과 성폭력은 ICCS의
‘신체적 폭행(physical assault)’, ‘성폭력(sexual violence)’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SDGs 16.1.3이 포괄하는 ‘신체적 폭력’ 개념의 범위와 CTS 조사표에서 수집
하는 ‘신체적 폭력’의 포괄 범위는 일부 차이가 있다. UN SDGs의 ‘신체적 폭력’은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상의 ‘신체적 폭행’과 동일한 개념으로 ‘중한 폭행’과 ‘경미한
폭행’ 등을 포괄하는 반면, CTS의 조사표에서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폭행’과 더불
어 ‘강도(robbery)’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CTS 조사표에는 신체적 폭행, 강도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수치 모두가 보고된다. 따라서, 16.1.3의 자료 제공 시 각각의

항목이 포괄하는 데이터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현재 UN 메타데이터는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개념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뚜렷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국제적

수준에서 정서적 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합의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측정할 방
법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조사 항목 중 하나인 ‘위협적 행위(threatening 
behaviour)’를 정서적 폭력의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19) 아
직까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고, 위협을 폭행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의견(UNODC, 2018)도 있어, 정서적 폭력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개념과 측정 방식이 명확해질 때까지 모니터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9 > UN SDG 16.1.3 지표 내 한국 데이터 : 범죄피해율  

구분 성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체적 폭력*

전체 - - - - 0.1 - 0.2 - 0.2
남성 - - - - - - 0.2 - 0.2
여성 - - - - - - 0.1 - 0.1

강도

전체 0.1 0.2 0.2 0.2 0.4 0.1 0.6 - 0.1
남성 - - - - - - 0.1 - 0.1
여성 - - - - - - - - 0.1

성폭력**

전체 0.62 0.65 0.88 0.97 1.5 1.15 1.1 - 0.1
남성 0.04 0.04 0.05 0.06 0.01 0.08 0.01 - 0
여성 0.74 0.78 1.06 1.19 0.28 1.44 0.23 - 0.1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 (2020년 7월 31일 추출)
 주:  *: 중한 폭행과 경미한 폭행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폭행시도(attempt)도 포함됨. 

 **: 성폭력에는 신체적 성폭행(Physical sexual assault)만 포함되고, 비신체적 성폭행(non-physical sexual 
assault), 강간(rape)은 제외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음    

19) 여기서 위협적 행위는 최소한 상해나 위해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고의적 행위로 정의된다. 
2018년 제2차 CTS 책임연락기관 및 ICCS 기술자문회의에서도 신체적 폭행 및 강도의 위협과 시도
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었다(UNOD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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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는 SDGs 16.1.3의 지표에 대해 현재 UN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
고 있는 한국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데이터는 2014년까지 매년 제공되고 그
이후는 2년 주기로 제공되고 있다. 신체적 폭력은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제공되고 있
다. 두 데이터 모두 현재 자료원은 UNODC로 되어 있으며 국내 데이터 자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또한, SDGs 지표 데이터 중 ‘강도(robbery)’가 제공되고 있는데, 
현재 UN SDGs 지표 설명 자료에는 강도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CTS 
조사표에서 강도를 신체적 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6년 자료로 그 피해율이 성폭력과 강도는
0.1%대, 신체적 폭력은 (성별 차이가 있지만) 0.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CTS 설문지를 통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0>은 CTS 조
사표 내 범죄피해조사의 범죄 유형별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폭행과 강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폭력은

성폭행과 강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UN SDGs 16.1.3 지표에
CTS의 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현재 UN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CTS 자료의 신체적 폭행과 성폭력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0> CTS 조사표 내 범죄유형별 개념 정의

조사표 번호 범죄유형 세부 내용 

7.1.6 신체적 
폭력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신체적 폭행으로 정의된) 상해나 해악
을 가할 의도로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강도로 정의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

7.1.8 신체적 
폭행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상해 또는 해악을 가할 의도로 물리적 
유형력을 가한 행위에 노출된 사람의 비율. 심대한 신체적 해악을 가져오는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인 ‘중한 폭행’과 경미한 상해 또는 상
해에는 이르지 않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경한 폭행’을 모두 포함함 

7.1.7 강도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
박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 

7.1.9 성폭력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성폭행20)으로 정의된) 성적으로 괴롭
힘을 당하거나 (강간으로 정의된)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7.1.10 성폭행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성적인 이유로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
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7.1.11 강간
유효한 동의 없이 위협, 유형력, 상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
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이익의 공여나 수령으
로 얻은 동의에 의한 성적 삽입 행위를 당한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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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굵은 글씨는 현재 SDGs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데이터가 제공되는 범죄 유형
2. 위 표에서 빠진 CTS 조사표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각 7.1.13 신체적 및 성적 폭력(physical or 

sexual violence), 7.1.14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violence)임

현재 CTS 사이트에서는 7번 섹션에서 조사된 각국의 범죄 유형별 발생비율이 공
개되고 있지 않아 UN SDGs 지표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에 CTS 조사표 2번 섹션에서 공식범죄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중한 폭
행(serious assault)’과 ‘성폭력’에 대한 각국의 발생비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추이를 가
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검토는 유사통계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설
명할 예정이며, 먼저 SDGs 16.1.3 지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자료원으로 활용되고 있
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UN은 16.1.3 지표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고 있
는데 이에 대응하는 통계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이다.21) 이
조사는 1994년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경험 여부 및 피해양상, 인식 등

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 조사원이 대상 가구
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며, 2009년에 2년 주기의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 403001호)가 되었고, 이후 명칭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a).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관하에 조사전문업체가 실질
적인 조사를 담당한다. 2019년 조사 기준 만 14세 이상 약 6,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 ICCS에 따르면 ‘성폭행(sexual assault)’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
거나,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서, 강간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

는 신체적 성폭행을 포함하여, 비 신체적 성폭행과 관음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도 포함한다. 
21) 경찰청 ‘범죄통계’ 또는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서도 폭행 또는 폭력 관련 통계가 나오고 있으
나, 이는 발생건수에 제한되고 있어 인구 대비 발생 비율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UN 지표와
의 단순 비교가 어렵다. 

22) 조사 명칭이 지니는 조사응답의 부담을 줄여 조사 협조율을 높이고 조사 명칭으로 인한 조사응답
자의 잘못된 낙인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변경하였으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연구보고서는 범죄피
해조사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a, 2019b). 

조사표 번호 범죄유형 세부 내용 

7.1.12 정서적 
폭력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이나 감정
적인 괴로움을 경험하여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에 이르게 된 사람의 비율

7.1.15 신체적/성
적 괴롭힘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신체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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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3천 명의 응답자가 참여한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조사표는 가구조사표, 가
구원조사표 그리고 사건조사표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폭력범죄의 유형별
범죄피해 자료는 사건조사표에 응답한 응답자, 즉 가구조사표나 가구원조사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범죄피해자 수는 한 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로 한 사람이 중복적으

로 여러 범죄피해를 받은 경우 대표 사건 1건으로 처리된다. 

신체적 폭력에 대한 개념과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국민생활안전실
태조사에서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항목은 ‘폭력범죄’에 해당된다. 이 조사에서 폭력범죄
는 ①강도, ②폭행, ③성폭력, ④괴롭힘 등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중 폭행이 SDGs 지
표의 ‘신체적 폭력’이 된다. ‘폭행’은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공격이나 성폭력을 제외
한 위협 또는 협박으로, 실제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럴 뻔했으
며 별도의 탈취 피해는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형사정책연구원, 2019:120). 

<표 3-11>은 이 조사에서 최근 조사된 폭행범죄 피해 건수와 피해율을 보여주는 데
이터이다. 조사가 개편된 2013년을 전후하여 데이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2014년부터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 피해건수는 7만 건 안팎으
로 추정되며, 인구 대비 범죄 피해율은 0.15~0.16%에 머물고 있다. 이 자료는 UN이 권
고하는 대로 직접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율을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UN이 제시하는 방
법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UN DB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하여도
근접한 값으로 제공되고 있다. 다만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나 동 기관에서 운영하는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포털(CJJS) 그리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폭력범죄 피
해율에 대한 성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성별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비교는 어

렵다. 이는 피해 보고 표본수가 매우 적어 나타나는 현실적인 한계이다. 

<표 3-11>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폭행범죄 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추정)*

구분 2012 2014 2016 2018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폭행 피해건수 221,256 68,248 75,051 73,222
인구 10만 명당 
폭행 피해건수

515 155 161 161

폭행 범죄피해율 0.52 0.15 0.16 0.16

UN 지표
신체적 폭력
범죄피해율

전체 0.1 0.2 0.2 -
남 - 0.2 0.2

-
여 - 0.1 0.1

  

출처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형사정책연구원, 2019:134)
주: *범죄피해율(추정) : (범죄피해건수(추정))/만 14세 이상 인구수)×100 23)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6년까지는 추계인구를, 2018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를 기준으로 범죄
피해율을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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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CTS에 ‘신체적 폭력’, ‘강도’, ‘신체적 폭행’ 데이터를 모두 제공
하고 있으며, 이중 UN 지표로는 ‘신체적 폭행’에 해당하는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다
만 UN 자료에서 (당초 지표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강도’ 부문의 데이터도 제
공되고 있어 이의 지속 제공 여부 및 자료의 정확성 및 시계열 데이터의 제공 여부

등을 관계 기관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데이터를 살펴보겠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성폭력’은 “신
체적 공격이나 위협과 협박이 있었고 실제로 강간(미수)이나 강간 이외의 성폭력으로
신체적 피해경험이 있었거나 무력으로 인한 성적 접촉 피해경험이나 공격, 위협이
없더라도 성적 접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형사정책연구
원, 2019:120).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에서도 ‘성폭력’에는 ‘강간’과 ‘성추
행’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24) 다만,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성폭
력’ 피해는 성적 접촉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공연음란, 카
메라 촬영 등)는 성폭력에서 제외되며 ‘괴롭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ICCS에
서는 성폭행에 ‘비신체적 폭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성적 괴롭힘, 성적 성격의

협박, 관음25) 등을 포함하고 있어 UN 지표와 국내 통계 간의 범위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26)

<표 3-12>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와 UN 지표와의 성폭력 범죄피해율을 비교한

표이다. 2016년 자료를 제외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소관 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UN 데이터베이스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데이터

가 제공되고 있다. 이 데이터의 출처가 현재 명확하지 않아 국제기구와 협의를 통해
자료의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24) https://www.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
25)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 중인 사람을, 해당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통계청, 2016) 
26) UN SDGs 지표에 한국 데이터에는 ‘강간’이 제외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자체에서 ‘강간’ 피해 항목에 응답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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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성폭력 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

구 분 2012 2014 2016 2018

국민생활안
전실태조사

성폭력 피해건수 74,482 56,890 35,489 73,169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피해건수

174 129 76 161

성폭력 범죄피해율 0.17 0.13 0.08 0.16

UN 지표 성폭력 범죄피해율 1.5 1.1 0.1 -

출처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형사정책연구원, 2019:134)
주: *범죄피해율(추정) : (범죄피해건수(추정))/만14세 이상 인구수)×100

 3. 국내 유사통계 검토 

유사통계로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나타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살펴보았다.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피해자 특성 통계를 통해 범죄 유형별 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UN은 SDGs 16.1.3에 해당하는 ‘신체적 폭력’은 ICCS 범주
중 ‘신체적 폭행(assault)’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황지태 외(2016)는 ICCS
의 폭행 분류는 국내 범죄명으로 폭력범죄 중 ‘폭행’과 ‘상해’로 연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범죄통계의 상해는 ‘중한 폭행’과 폭행은 ‘경한 폭행’과 대응한다는 것이
다. 이를 기준으로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집계된 폭행 발생건수를 도출하면 <표 3-13>
과 같다. 발생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대분류(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등) 기준으로만 발표하고 있어 ‘폭행’에 관한 발생비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폭행의 성별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비율은 제공
하지 않고 있어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27)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공식적인 발생비율을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SDGs 지표 데
이터와의 비교를 위해 경찰청(2019a)에서 적용한 인구 자료를 기초로 ‘상해’와 ‘폭행’을
합한 신체적 폭력에 대한 발생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2013년-2017년간 0.36-0.42%로써
0.2% 안팎의 피해비율을 보였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자료에 비해 범죄피해율이 높

았다. 경찰청 범죄통계가 실제 입건된 사건을 기초로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숨

은 범죄를 포착할 목적의 범죄피해조사보다 실제 입건된 사건을 기초로 한 경찰청

범죄통계 비율이 높은 역전 현상은 향후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앞서 보
았듯이 경찰청 통계에서는 대표 피해자 1인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과

27) 다만, 발생건수와 관련하여, 경찰청 범죄통계의 ‘상해’, 즉 ICCS의 ‘중한 폭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CTS에 제공된 ‘중한 폭행(serious assault)’의 국내 데이터가 경찰청 자료와 동일한 데
이터로 파악된다. 따라서 CTS 항목 중 섹션2의 범죄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경찰청 ‘범죄통계’가 제
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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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정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범죄피해조사의 숨은 범죄 포착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3-13> 경찰청 ‘범죄통계’ 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구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폭력

상해 62,342 55,884 50,281 48,005 50,028 44,611 39,766

폭행 130,546 128,699 132,920 149,278 165,803 159,641 159,267

소계 192,888 184,583 183,201 197,283 215,831 204,252 199,033

발생률 - 0.36 0.36 0.38 0.42 0.39

UN-
CTS

중한
폭행

62,257 55,884 50,281 48,005 50,028 44,611 -

출처: KOSIS 경찰청, 범죄통계 (2020.8.11. 추출)
주: 발생비 : (폭행(상해, 폭행) 피해건수/해당년도 주민등록인구수(경찰청, 201928)))×100, 저자 작성

다음으로 경찰청 범죄통계의 성폭력 데이터는 대분류에 해당하는 ‘강력범죄’ 중
‘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체적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비신체적 성폭행 자료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풍속범죄 등의 세부 분
류까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자료 역시 연도별 피해자 집계와 성별 자료를 발표
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발생비율까지는 보고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데이터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찰청 범죄통계 중 피해자 특성별

자료에서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를 추출한 결과(<표 3-14>), CTS에서 발표하고 있

는 섹션 2에 해당하는 성폭력 발생건수의 국내 데이터와 일치하고 있어, 신체적 폭
력과 마찬가지로 CTS 섹션2에서 보고되는 범죄 발생건수는 경찰청 ‘범죄통계’를 따
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앞서 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율을 검토한 바
와 같이, 성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청(2019a)이 적용한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

대비 발생건수를 직접 계산해보았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발생률이 0.04-0.05%대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0.1% 안팎의 피해율에 비해서 매

우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신체적 폭력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반대의 경우
인 것이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가 일반인들이 ‘경험한’ 범죄를 기준으로 하고 경찰
청 범죄통계는 실제 ‘입건된’ 사건을 집계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성폭력

28)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2013년 51,141,463명, 2014년 51,327,916명, 2015년 51,529,338명, 
2016년 51,696,216명, 2017년 51,778,544명. (경찰청,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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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신고 또는 사건 처리가 일상적인 경험치에 비해 매우 낮게 진행되는 것

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3-14> 경찰청 ‘범죄통계’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성폭력
(경찰청)

건수 19,670 22,310 21,055 21,286 22,200 24,110 23,478

발생률 - 0.04 0.04 0.04 0.04 0.05 -

UN-CTS 19,619 22,310 21,055 21,286 22,200 24,110 -

출처: KOSIS 경찰청, 범죄통계 (2020.8.11. 추출)
주: 1.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됨 
    2. 발생률 : 발생건수/해당년도 주민등록인구수(경찰청, 2019))×100, 저자 작성

 4.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SDGs 16.1.3 지표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 등 세 가지 범죄 유형에서 일정

기간 동안 범죄에 노출된 비율을 보는 것으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결과와의 정합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재 제공되고 있는 2014년 이후의 자료들은 국민
생활안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UN이 제시하는 지표 측정 방법

론과 매우 유사하고 실제 범죄를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행정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노출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첫째, 범죄유형에 대한 개념을 일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UN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수준의 폭행 범위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생활
안전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폭행’이라는 분류로 폭넓게 조사되고 있는데, 아
직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고 ‘상해’, ‘무상
해’ 정도의 구분만 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의 경우, UN 지표가 성폭행 범위를 신체
적, 비신체적 폭행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국내 자료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행
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료제공 시에는 소관 기관과 비신체적 폭
력의 반영 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재 UN 자료에 명시된

‘강간’의 제외 사유 등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공 자료의 시계열과 성별 데이터 세분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표 3-1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2년 주기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
터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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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강도 데이터가 정확한 자료원이 파악되지 않은 시계열 자료로, 성별 자료까지 포
함하여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직 미제공되고 있는 항목과 이미 제공되고 있으나 UN 지표와는 무관한

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다. 아직 미제공되고 있는 항목으로는 ‘정서적 폭력’에 관한 사
항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현재 UNODC 측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난 후 국내의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지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UN 
지표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강도’ 항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
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강도’는 CTS 자료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UN SDGs 지표에서 보고자 하는 ‘신체적 폭행’ 자료와는 별개의 자료이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각국의 자료가 UN DB에서 제공되고 있어
지속적인 자료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기구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제공의 검토사항 외에도, 실제 피해를 당해 공식 기관에 처리된 피
해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활용이 필요하다. UN에서도 16.1.3의 지표를 통해 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실제 발생한 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조사 자료를 통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을 대상으로, 경찰청 범죄통
계의 피해자 자료를 기초로 인구 대비 피해율을 계산해본 결과, 국민생활안전실태조
사에서 집계된 피해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국민

생활안전실태조사의 피해율이 경찰청 통계에 비해 낮게 나온 반면, 성폭력의 경우

실태조사의 피해율이 실제 경찰청 통계자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인 경험
에서 성폭력의 경험이 실제 신고되어 사건으로 처리된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의 국내 데이터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것과 함께
경찰청 통계 등에서 파악할 수 있는 피해율과의 비교를 통해 지표의 함의를 찾아낸

다면 향후 이 지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절 범죄 두려움 느끼는 인구비율(SDGs 16.1.4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주요 개념, 데이터 

UN SDGs 지표의 16.1.4는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
구 비율’이다. 이는 성인 인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
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이 지표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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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니터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다(장안식 외, 2013). 

UN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 ‘범죄의 발생률’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한다. 이 지표는 실제 범죄를 경험한 것과는 독립적으로 범죄에 대한 정서적
감정을 나타내며, 그간 범죄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의 생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
의, 미디어와 각 개인이 처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UNECE의 범죄 피해조사 매뉴얼(2010)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
은 범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삶에 대
한 불만족 요인(저소득, 실업, 환경 등)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범죄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높은 수준의 ‘두려움’은
곧 개인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교류, 신뢰 등을 낮추는 요인 또는 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안전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29)

UN SDGs 지표의 메타데이터에서 제시하는 표준적인 질문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낍니까?’이다. 응답은 4점 척도(1=매우
안전, 2=안전한 편, 3=안전하지 않은 편, 4=매우 안전하지 않음)로 구성되어 있고, 기
타의 항목으로 ‘모름’ 또는 ‘혼자 밤에 다니지 않음’ 등 비해당 항목을 허용한다.30)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응답 항목 중 ‘매우 안전’과 ‘안전한 편’을 응답
한 응답자의 수를 전체 응답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 분모에 인구를 고려하도
록 되어 있어 표본조사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추정이 필요하다. 

16.1.4 지표는 대체로 각국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수집된다. 130여 개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조사’의 한 항목으로 이를 조사한다. 이 지표의 소관 국제기구
인 UNODC는 앞서 설명된 CTS 조사 체계 안에서 자료를 받아 국가별 자료를 작성
하게 된다. 각국에서 받는 CTS 조사표로 잠정치와 확정치 등 수정된 값까지 조사하
며, 최종 데이터는 국제기구 자체의 별도 수정 없이 제공되는데 대신 이에 앞서 최

29) 지표의 사회맥락적 성격으로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질문하는 양식도 각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어두운 시간에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혼자 걸을 때 안전함
을 느낍니까?’라고 질문(UNODC, 2009)하는 반면 호주의 경우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낮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라고 질문한다. 캐나다는 ‘밤에 혼자 동네를 걷는 데 안전하
다고 느끼는가?’라고 질문하며 핀란드는 ‘당신의 동네에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가?’와 같이 부정
적인 상황을 묻기도 한다.  

30) 2018년 개최된 CTS 연락관 및 국제범죄분류 기술자문그룹 회의에서는 당초 메타데이터(2016)에 제
시된 ‘동네에서 밤에 혼자 걷지 않음’이라는 응답 항목의 해석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대신 ‘해당 없음(not applicable)’을 포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간 값을
제외하는 것도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낮’과 ‘밤’을
분리하여 질문하는 것도 제시되었고 또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개념이 모호하여 ‘살고 있는 집
의 10분 거리’라는 보다 구체적인 공간을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직장 주변’의 안
전을 질의하는 문항도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UNOD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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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데이터에 대한 각국의 검토 과정도 거친다. 

현재 UN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내 데이터의 값은 <표
3-15>와 같다. CTS 홈페이지 상에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항목의 국가별 데이
터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 다만 UN SDGs 지표에서 서비스되
고 있는 한국 데이터의 값이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국내 조사 결과와 동일하여 국제

기구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제출한 데이터가 별도의 수정 없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16.1.4 지표는 세분화와 관련하여 성별, 연령별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UN 데이터베이스에는 국내 데이터의 전체 값만 서비스되고

있으며, CTS의 조사표에서도 성별 자료만 요구할 뿐 연령별 자료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 

<표 3-15> UN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16.1.4 지표 국내 데이터 

구분
데이터

출처
성별/연령별

세분화2014 2016 2018

혼자 동네 걸을 
때 안전

54.1 58.6 - 형사정책연구원
국민안전실태조사

X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2020년 8월 25일 추출)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CTS를 통해 SDGs 지표에 제공되고 있는 국내 통계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이
다.31) 이 조사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그 유형별 특징 등을 알아보는 항목이 포
함되어 있다.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항목은 두 가지 문항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하나는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항목과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
다’는 항목이다. 두 번째 항목이 UN SDGs 및 CTS에서 요구하는 지표의 맥락과 일
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항목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
성되어 있으며 ‘보통이다’라는 중간 값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 조사 결과를 공표
할 때에는 ‘일반적 범죄 두려움(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이라는 통계로 ‘두렵다’고 느
끼는 비율을 보고하는데, 응답 항목 중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
의 비율을 보고한다.  

설문 항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지표와 차이가 있는데 하

나는 질문의 방향성이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질문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

31) UN SDGs 데이터베이스는 16.1.4 지표 데이터의 출처를 UNODC라고 기입한 후 주석에 형사정책연
구원 범죄피해조사임을 추가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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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기본으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상황을 5점 척도로 평가한다. 반면, 글로벌 지표는 ‘안전하다고 느
끼는 지’를 묻는 것으로 질문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에서 공식적인 조사결과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발표되는 반면, 글로벌 지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안전하게 느끼는 비율을 보고한다. 

두 번째로, 척도의 문제다. 글로벌 지표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간 값이 없는 4점
척도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국내 지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중
간 값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준에 부합하게 ‘두렵다’고 답한 인구를 보고
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를 보고하는 두 측면에서 모두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3-16>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일반적 범죄 두려움의 비율 결과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식 공표자료에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
한 비율을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 비율’로 보고한다. 반대로 글로벌 지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을 ‘안전함을 느끼는 인구 비율’
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5년 : 54.1%, 2017년 :58.6%). 이 데이터는 표본조
사에 따른 추정 결과를 반영하여 발표한 데이터로 UN에서 권고하는 인구 비율을 가
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표된 자료는 UN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
스에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여, 자료제공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6> 일반적 범죄 두려움 (밤에 동네 골목길 혼자) 비율(%)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3 21.2 30.5 18.1 23.1 7.2

2015 21.1 33.0 23.8 19.2 2.9

2017 22.6 36.0 20.8 17.4 3.3

출처 :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2020.7.31. 추출)

다만, 보고 연도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안전실태조사는 매 홀수 해에 조사를 실시
하며 조사 대상 연도를 전년도(짝수 해)로 한다. 이는 조사 항목 중 ‘전년도에 경험
한 범죄’에 대한 조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범죄 발생과 관련된 항목은

조사 대상 연도(짝수 해)로 발표된다. 그러나 ‘범죄 두려움’과 같은 항목은 조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CTS 보고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
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한 일관된 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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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성별, 연령별 세분화된 자료의 제공 가능성이다. ‘국민안전생활실태조사’
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는

데, 공표 시점에는 전체 응답자 비율만 제시할 뿐32), 성 및 연령별 데이터는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
에서는 2017년까지 발표된 조사 결과의 세분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2019년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분화 데이터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공되
고 있지 않다. 

<표 3-17>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성 및 연령별 ‘일반적 범죄 두려

움’에 대한 데이터이다. 계산은 앞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방식33)으로

집계하였다. 남성은 70%대를 전후로 높은 반면, 여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40% 
초반의 비율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안전하다
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고 60대가 가장 높아, 젊은 연령대보다 나이가 들수록 안
전함을 느끼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혼자 밤에 동네 골목길을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성별, %)

구분 2013 2015 2017

전 체 51.7 54.1 58.6

남 성 71.2 68.0 74.9

여 성 32.0 40.3 42.6

10대 40.8 41.9 44.9

20대 44.7 49.8 52.5

30대 46.4 50.9 58.4

40대 51.7 54.1 61.2

50대 54.2 56.1 60.0

60대 64.5 59.9 64.4

70대 이상 65.3 56.9 62.3

출처 :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2020년 7월 31일 추출)

32)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국가지표사이트(www.index.go,kr)에서도 별도의 세분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33) 응답 항목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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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SDGs 지표 16.1.4에 대한 국내 데이터 검증결과,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
하는 ‘국민생활안전실태’ 조사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조사방식, 추정
방식 등에 있어 SDGs 16.1.4 지표의 국내 데이터로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척도 차이의 문제, 국내에서 공표된 자료의 발표

시점과 UN 글로벌 DB에서 제시된 조사 연도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 및 연령별 데이터의 제공 여부도 보다 적극적인 방향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서 16.1.4 
지표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범죄 두려움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표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
나 최근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되는 일반적인 두려움에 대한

조사문항이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잘못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많은 한계를 지적받아왔다(장안식 외, 2010; 조상현 외, 2017). 특히, 일반적인 두
려움을 측정하는 이 지표의 경우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두려움에 국한되고 실제 피해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다.

또한, 이 지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
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에 있으므로 ‘폭력’과 ‘성폭력’ 등 보
다 구체적인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을 조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34) 이러한 항목은 범죄피해의 직접적인 경험과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등, 보다 심층적이고 복
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보조지표로의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이다. 

34)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에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봐 두렵다’ 등의 항목
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답하게 되어 있다(형사정책연구원,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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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범죄신고율(SDGs 16.3.1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주요 개념, 데이터  

지표 16.3.1은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에 피
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이다. 이 지표는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는 세부목표 16.3을 측정하
기 위해 제시된 지표로 지난 12개월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중 범죄피해를 신고한
비율을 보는 것이다.

이 지표는 ‘공정한 법치주의’ 이행과 관련하여 범죄 피해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경찰 등 국가 기관 및 공권력에 대한 신
뢰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신고율은 또한 실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를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며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한다.35)  

UN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16.3.1 지표에서 중점을 두는 ‘관할 당국 혹
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에는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 및 국가의 공식적인 조
정기구들이 해당되나, 문화권에 따라 지역 내 협의체와 같은 비공식적인 분쟁 해결

기구도 국가 기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UN은 ‘사법 접근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문화권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16.3.1 지표는 범죄에 국한된 법적 제

도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민
간인 사이의 분쟁, 행정적인 분쟁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후 이
를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6.3.1의 지표는 각국의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지표 소관 기구는 UNODC이다. 지표 세분화는 ‘성별’, ‘범죄유형별’, ‘민족
별’, ‘이주상태별’, ‘국적별’ 등 다양하게 작성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수준
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범죄유형별36), 성별로 구분된 지표만 제공되고 있다. CTS 
조사표에도 이 두 가지의 구분으로만 조사표가 구성되어 있어 그 외 세분화 영역은

35) UN 메타데이터 :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6-03-01.pdf
36) UNODC가 조사하는 ‘범죄유형’은 총 7가지로, ①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 ②강도(Robbery), ③
신체적 폭행(Physical assault), ④성폭력(Sexual violence), ⑤성폭행(Sexual assault), ⑥강간(Rape), ⑦신
체적 또는 성적 폭력(Physical or sexual violence) 등이다. 이 중 SDGs 지표로는 신체적 폭행(Assault), 
강도(Robbery), 성폭행(Sexual assault)에 대한 데이터만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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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다. 

신고율에 관한 이 지표도 16.1.3 지표의 정서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UNODC 차원
에서 아직 방법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도에 진행된 CTS 기술자문회의
(UNODC, 2018)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아닌 비정부기구(NGOs) 
등이 범죄 신고기관이 될 경우 이를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
한 서로 다른 범죄 유형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논의 중

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성범죄 등은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으로 이를
다른 범죄와 통합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성범죄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지고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표 3-18>은 현재 UN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내 데이터
의 현황을 보여준다. 신체적 폭행을 제외하고 강도와 성폭행 모두 3개년(2012, 2014, 
2016)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성별 데이터가 완전하게 제공되는 것은 신체적 폭
행과 강도의 2개년 자료뿐이다. 성폭행의 경우 2016년도 자료부터 여성에 대한 자료
가 제공되고 있으나, 전체 데이터와 여성 데이터가 일치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는데, 여성에게만 질문하여 전체와 여성 데이터가 동일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18> UN SDGs 16.3.1 범죄유형별 경찰 신고율 

구분
신체적 폭행 강도 성폭행

2012 2014 2016 2012 2014 2016 2012 2014 2016

전체 - 10.9 31.2 16.6 54.1 45.0 8.4 5.4 13.7

남성 - 16.4 32.7 - 56.6 37.0 - - -

여성 - 4.9 28.0 - 0 49.9 - - 13.7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 (2020년 7월 31일 추출)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현재 UN SDG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에는 국내 자료원이 명확하게 명시되
어 있지 않다. 다만 CTS로의 자료 제공 과정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안전실태조
사’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안전실태조사에는 ‘경찰 신고와 처리현황’ 항목
이 있고 이 항목의 하위 문항으로 경찰 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경찰 신고 여부와 관
련된 항목으로는 신고 여부 외에도 ‘경찰 신고 이유’, ‘경찰의 조치 여부’, ‘경찰의 조
치 내용’, ‘경찰의 정보 제공 여부’, ‘경찰 설명에 대한 이해 정도’, ‘경찰 조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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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고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경찰 서비스에 대한 현
황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에
서는 범죄 유형별로 경찰의 신고 여부 결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범죄유형별 총계 데
이터만 볼 수 있을 뿐 세분화(성별, 연령별 등)된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자료의
공개 시점도 2016년 자료가 최신 자료다.37) 

<표 3-19>는 국민안전실태조사에서 집계된 범죄유형별 경찰 신고율과 이를 UN 
SDGs 데이터와 비교한 것이다. 비교 결과, 신체적 폭행과 강도 범죄의 신고율은 2개
년(2014, 2016) 자료가 UN 데이터와 일치한다. 성폭행 관련 지표가 국내 자료는 ‘성
폭력’의 개념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2014년을 제외하고 UN과 데이터가 일치하고 있
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일치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3-19> 국민안전실태조사의 범죄 유형별 신고율 및 UN 자료와의 비교(비율, %)

구분
신체적 폭행 강도 성폭력*

2012 2014 2016 2012 2014 2016 2012 2014 2016

국내 통계 40.5 10.9 31.2 29.8 54.1 45.0 8.4 4.8 13.7

UN 자료 - 10.9 31.2 16.6 54.1 45.0 8.4 5.4 13.7

일치여부 불일치 일치 일치 불일치 일치 일치 일치 불일치 일치

출처 :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사이트 (2020년 8월 4일 추출)
주: *: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는 강간과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데이터만 제공 가능. UN은 성폭행

(sexual assault)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3.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지정(2009년)된 후, 몇 차례 개편(2009년, 
2013년)되면서, 이 기간의 자료에 대한 시계열적 일관성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형
사정책연구원, 2019). 따라서 2012년 자료는 개편 전 자료라 당시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료가 국내 어느 자료와 일치하는지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이다. 그러나 2014년도 자료부터는 대체로 일치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료의 제공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제공과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성별 데이터의 제공과 정확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범죄유형별 신고율에 대한 성별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확인

이 어렵다. 따라서 향후 성별 데이터의 제공 가능 여부를 소관 기관과 협의할 필요

37) 국가통계포털(KOSIS)에도 범죄 유형을 ‘폭력범죄’와 ‘재산피해’로만 구분하고, 이에 대한 신고 여부
는 전체 응답 비율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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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으며, 제공 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UN SDGs 데이터에 제공되고 있는 자료 중 강도의 성별 신고율과 성폭행 데이터의
성별 자료(남성 자료의 부재)38)에 대해서는 자료의 정확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제6절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SDGs 16.3.2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주요 개념, 데이터  

지표 16.3.2는 일정 시점 기준으로 교도소(prison), 형사처벌기관(penal institutions) 
혹은 구치소(correctional institutions) 수용자 중 형을 선고받지 않은 채 수용되어 있는
자의 비율을 말한다(The total number of persons held in detention who have not yet 
been sentenced,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number of persons in detention, on a 
sepcified date). 단, 입국자격 심사 등의 사유로 억류된 자와 같이 행정적인 목적으로
수용된 비형법(non-criminal) 수용자는 제외된다. 

UN이 1955년에 채택한 ‘국제연합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명시하
듯이 교도소 수형자와 미결구금자에 대한 본질적 존엄성과 인간으로의 가치는 존중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기소된 사람은 기본 권리에 따라 법에 의해 유
죄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며, 미결구금은 형사소송절차상 마지

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미결수금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자격과 미결석방 여부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교도소 내의 형을 받지 않
은 수감자 수는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김지
선 외, 2016:67).

UN SDGs와 CTS에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란, 유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관할
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나 재판 전(pre-trial)이
거나 재판에 붙여지지(untried) 않은 자를 의미한다. 공판 중이거나 공판 전에 수감된
자는 이 범주에 포함되는 반면에 형의 선고를 받고 상소 판결을 기다리거나 상소 제

기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한편, 1심 판결 혹은 최종 판결 후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 정의되며, 이 지표에서는 그 결정이 최
종 결정이 아니더라도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8) 현재 UN 데이터에 여성 데이터만 제공되는 것은 조사 결과, 남성의 경우 성폭력 신고율 응답이 없
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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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데이터베이스 내 형 미선고자 비율은 CTS를 출처로 한다(<표 3-21> 참
고). 각 연도 수치는 최근 3년 평균값이다. 2005년 데이터는 2003~2005년 평균, 2015
년 데이터는 2013~2015년 평균, 2018년 데이터는 2016~2018년 평균이다. 

<표 3-21> UN SDG 16.3.2 지표 내 한국 데이터: 형 미선고자 비율(%)

구분 2005 2015 2018

비율 34.2 35.2 35.4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 (2020년 8월 25일 추출)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위 지표에 해당하는 국내의 데이터는 법무부 내부자료로 산출된다. 현재, 통계청
e-나라 지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통계가 그것이다.39)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란,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3개 기관에 수용되어 있
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등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관련

용어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르면, 수용자란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
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

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표 3-22>는 법무부의 1일 평균 기결 및 미결수용자 현황과 같은 해 CTS에 보고
된 통계를 비교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기결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총합으로

한 총 수용자 수와 미결수용자 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CTS와의 수치 차이는 기
준시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연평균 수치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CTS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료 제공과정에서 법무부는 12월 31일 자료

를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하고 있다. 한편, UN SDGs 데이터베이스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비율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통계치는 2016+2017+2018 3개년의
평균치 35.4%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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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형 미선고자 비율에 대한 국내와  UN-CTS  통계 비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UN- 
CTS

총 수용자 51,761 54,667 57,675 55,198 54,169 54,099

형 미선고자 18,317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법무부 
통계 

총 수용자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미결수용자 17,377 19,267 20,877 20,292 18,871 19,343

국내에서 제공된 통계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CTS 및 SDGs 지표와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CTS의 형 미선고자와 국내 미결수용자 간에는 상소제기 기한 내에 있
거나 상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의 포함을 두고 차이가 있다. CTS 및 SDGs 지표
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만을 본 지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최종 확정이 아니라면 미결수용자에 포함된다. 

 3.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국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미결수용자 통계에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와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최종 확정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세분화된 통

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결수용자 통계에서 세분화 가능범위는 아래의
<표 3-23>과 같이 피의자와 피고인이다.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
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상태에 있

는 자를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된 후에는 피고인이 된다. 따라서, 피의자는 형의 선
고를 받지 않은 UN SDGs와 CTS 범주에 포함되나, 피고인은 경우에 따라서 형의 선
고를 받은 경우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일, 형의 선고를 받고 상소를

기다리는 수용자라고 하면 UN SDGs 지표 16.3.2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 3-23> 형 미선고자 비율에 대한 국내와  UN-CTS  통계 비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수용자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미결수용자 전체 17,377 19,267 20,877 20,292 18,871 19,343

피의자    747   847   864   753   644   632

피고인 16,630 18,420 20,013 19,539 18,227 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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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공무원 뇌물 범죄 비율(SDGs 16.5.1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주요 개념, 데이터  

지표 16.5.1은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인구 비율’이다. 즉, 이 지표는 조사

대상 기간 중 공무원을 최소 1번 이상 접촉한 사람 중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최소

1번 이상의 뇌물을 주었거나 뇌물을 요구받았던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세부 목표 16.5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이다. 

부패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UN은 법치주의 사회를 해치고 민
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서의 부패를 중요한 지표로 선정하고 부패

를 척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해당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ICCS에 따르면, 뇌물은 “공무원 또는 민간 부문의 단체의 직원에게, 혹은 그 직원
으로부터 능동적, 수동적,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약속, 제공, 공여하거나 유혹, 
수락하여 그들의 임무 수행 중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금지시키는 행위(Promising, 
offering, giving, soliciting, or accepting an undue advantage to or from a public official 
or a person who directs or works in a private sector entity, directly or indirectly, in 
order that the person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로 정의된다. ICCS는 제법 폭넓은 형태의 행위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UN은 SDGs 목표에서 이를 보다 측정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상을 ‘공공 영역에 종

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뇌물을 주거나 요구받은 행위’에 제한하고 있다. UN은 이

지표가 ‘뇌물을 요구받는 비율’까지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기존의 각국 또는
국제기구들의 조사가 뇌물 제공을 요구받았으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데이

터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 지표의 소관 국제기구는 UNODC이며 공무원 대상 뇌물 관련 항목은 CTS 조사
표 내 범죄피해조사 섹션(7섹션, 7.1.4)을 통해 수집된다. <표 3-23>은 UN SDGs 데
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내 데이터 현황이다. 2014년도 데이터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그간의 값은 ‘0’으로, 2014년의 값만 0.03으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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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UN SDGs에 수록된 지표 16.5.1 국내 데이터: 뇌물 발생률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0 0 0 0 0 0 0.03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2020년 7월 31일 추출)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UN 데이터베이스에서 16.5.1 지표의 국내 데이터 출처로는 UNODC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활용되었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16.5.1 지
표는 CTS에서 범죄피해조사 내 항목으로 수집되고 있는데, 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
범죄피해조사에서 뇌물 항목은 조사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내의 범죄피해조사는 2년
주기로 수행되는데 <표 3-23>에서 보듯이 2008년부터 연간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어

위 지표의 국내 데이터 출처가 범죄피해조사가 아닌 다른 통계임을 예상하게 한다. 
실제로도 국내의 CTS 책임연락관을 통해 보고된 자료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
내 공식통계 중에는 경찰청의 ‘범죄통계’ 또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서 뇌물
범죄의 건수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16.5.1의 지표와는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지표에 대한 국내 데이터의 정확한 자료원을 다시 정리하여 올바른 데이
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 유사통계 검토 

보다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국내에 16.5.1 지표와 대응할 수 있는 유사한 통계
를 검토해보았다. 공무원의 뇌물 수수 범죄와 관련된 국내 유사한 통계로는 국민권

익위원회에서 작성하는 ‘부패인식도조사’와 ‘청렴도 평가’가 있다. 두 조사 모두 통계
청의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패 관련 조사로 검토의 의의가 있다.40) 

  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및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과 경험, 부패 발생 원인,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조사’를

40)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작성하는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도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항목이 있
으나, 이 조사는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6.5.1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조사 대상자가 차이가
있으며, 16.5.2 지표 유사 통계로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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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일반인, 기업가, 각 부문별 전
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약 4,500명으로, 총 4개 부문(사회분야별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 부패 경험,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과제)에 걸친 부패 관련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다. 

<표 3-24>에서 소개된 조사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조사
에는 ‘지난 1년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설문 문항은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
원에게 금품, 접대, 선물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
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이하인 경우 제
외)”이다. 응답 문항은 ‘있다’, ‘없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응답자 그룹에는 모두 제공되는 항목이다.

<표 3-2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조사’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조사 항목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사회분야별(11개) 부패수준 평가
․우리 사회 부패수준 부정적 평가 이유 및 발생원인

공직사회 부패수준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행정분야별(11개) 부패수준 평가
․공무원의 부패 평가 이유

부패 경험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지난 1년간 부정청탁 경험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과제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부패척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9:1) 

2019년 조사결과(<표 3-25>)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제공한 경험은 일
반국민 0.6%, 기업인 1.4%, 외국인 2.3%로, 외국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25>는 응답자 그룹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조사’ 조사 결과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국민 2.7 2.9 3.0 2.1 2.0 2.4 1.9 1.4 0.5 0.6

기업인 11.1 6.7 1.6 4.9 4.3 3.9 3.1 2.3 1.6 1.4

외국인 5.0 0.5 3.0 3.0 4.3 1.0 0.8 0.3 2.0 2.3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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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부패인식조사는 ‘지난 1년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접대 등의 제
공 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조사되어 16.5.1의 지표가 요구하는 지난 1년간의 뇌물 공
여 경험이 포함되어 지표 정의 자체의 정합성은 있다. 다만, UN 지표가 ‘지난 1년간
공직자를 업무상 접촉한 사람 중’으로 그 분모 데이터를 한정하고 있어서, 이 부문이
충분히 반영되는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즉, 권익위의 조사에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는 공무원을 접촉했지만 뇌물을 주지 않은 경우와 공무원을 접촉하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UN 지표가 측정하려는 ‘접촉자 중 뇌물 공여자’의 수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조사는 국가 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공직사회

의 부패 현황과 경험을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해온 대표적인 것으로, 일반국민, 
기업인 등 다양한 인구그룹을 대상으로 일반적 상황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뇌

물 공여 경험을 파악하고 장기간에 걸친 추세를 보는 데에도 매우 활용도가 높은 조

사로 볼 수 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또 다른 부패 관련 조사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

는 ‘청렴도 평가’가 있다. 1999년 당시 ‘반부패특별위윈회’의 권고로 개발되어 2002년
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권익위원회, 2020). 이 조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 2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이 법 제2조에 명시된 ‘개별 공공기관’으로 각급 행정기관, 교육
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공직 유관단체, 사립학교
등이며, 2019년 기준 총 60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청렴도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의 개념을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라고 규정하며 ‘부패행위’의
정의를 관련 법령41)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권익위원회, 
2020:22).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
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
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셋째
위 두 항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넷째 「청탁금
지법」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등의 의무‧금지‧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청탁금지법」 제6조, 제8조,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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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청렴도 평가는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조사하고 있는데, ①외부청렴도, ②내부청렴도, ③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그리고 각 부
문별 설문조사 결과 및 실제 부패사건발생 현황 등을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점수를
최종 도출하게 된다. 여기서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를 직접 경

험한 국민(민원인/공직자)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한 부패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 SDGs 16.5.1 지표와 유사하다.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내부 업
무(인사, 예산 등)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와 정책 관련자가 조사 대상 기관의 정책결정 과정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청렴

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SDGs 지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청렴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패 인식’과 ‘부
패 경험’으로 조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부패 인식’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인식하는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 책임성, 공개성 등이며 ‘부패 경험’은
국민이 경험한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공직자의 요구나 수수 등의 부패 수준을 의미
한다(권익위원회, 2020:49). 이 중 ‘부패 경험’은 조사 대상기간 중 특정 업무로 조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과 접촉한 경험을 1차적으로 질의한 후, 이 과정에서 경험한 부

패 경험을 조사한다. 부패경험의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특정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금

품/향응/편의 등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가’이다(<그림 3-4> 참조). 있었다면 ‘제
공한 횟수’, ‘제공한 금품의 합계 금액’ 등을
묻고, 이를 제공한 ‘시기’와 ‘제공 사유’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9c, 부록 2 참조). 

이 항목을 중심으로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9년 청렴도 조사결과를 검토해보도록 하

겠다. 2019년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이며 설문조사 총 대상자는 약 24만 명이었

다. 이 중 외부청렴도 조사 대상자(국민)은
약 16만 명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조사는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이
뤄졌다.  

권익위원회는 ‘부패경험률’이라는 지표로 이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표 3-26>은 2019년 조사결과 및 2015년도부터의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림 3-4> 부패경험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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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19년에 공무원을 접촉한 국민 중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5%로 전년도(0.7%, 
2018년)에 비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권익위원회, 2019b).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
더라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부패경험률은 ‘금품’, ‘향응’, ‘편의’ 각각
의 부패경험률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역시 각각의 수수 형태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

여주고 있다.42)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경험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권익위는
분석하고 있다(권익위원회, 2019b).

<표 3-2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외부청렴도)’ 결과 (단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부패경험률 1.7 1.8 1.0 0.7 0.5
금품 0.7 0.7 0.46 0.24 0.18
향응 0.76 0.84 0.36 0.27 0.18
편의 0.23 0.24 0.19 0.16 0.12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9b)

데이터 검증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부패인식도조사’ 중 일반인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청렴도 평가의 부패경험률을 비교해 보았다(<표 3-27> 참조). 
두 조사 간의 차이는 ‘공직자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물어보는가에
있는데, 두 조사의 부패경험률은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패 경험의 추이도 두 조사 모두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7>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외부청렴도)’ 결과 및 ‘부패인식도조사’와 비교(단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청렴도
평가

부패경험률 1.7 1.8 1.0 0.7 0.5

부패인식조사
(일반인) 부패경험률 2.4 1.9 1.4 0.5 0.6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9a, b) 

 4.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이 절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뇌물을 공여한 경험을 측정하는 지표
16.5.1에 대해 국내 데이터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UNODC에서 UN SDGs 데

42) 그러나, 세 가지 경험에 대한 중복률이 부패경험률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중복이 없는 것으로 전제되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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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국내 자료원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자

료로서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공식 CTS 연락관을 통해 보고된 자료도

아닌 것으로 담당자 확인 결과 나타났다. 이 지표의 경우 범죄통계 등 기존의 행정
자료 내에서 자료원을 찾게 되면, 뇌물 수수에 대한 범죄 건수를 중심으로만 파악이
가능하여 지표와 정확히 매칭하는 자료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 국

가승인통계는 아니지만 공직사회 부패와 관련되어 권익위원회가 장기간에 걸쳐 작성

해 온 두 조사(부패인식도조사, 청렴도평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조사의 데
이터 값에서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의 추세도 유사하게 나타
났다. 다만, 청렴도평가에서 조사하는 외부청렴도 항목이 SDGs 지표가 요구하는 ‘공
직자와의 접촉 경험자 중 부패 경험 비율’을 보다 더 잘 설명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조사 규모 및 방식에 있어서도 부패인식도조사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하
게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부패 경험
및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실제 부패 경험을 측정하는 데 더욱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패인식도조사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후 인구

대상그룹별 분석 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기구
자료제공에 있어 부패와 관련된 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내용으로 사전에 소관 부처와

의 면밀한 협의와 데이터 품질에 대한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8절 국내 및 국제기구 통계 개선방안 

지금까지 CTS 자료로 모니터링되는 6개 SDGs 지표에 대한 한국 데이터를 검증해
보았다. <표 3-27>은 주요 검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공무원 뇌물범죄 비율을 제외
한 5개 지표에서 국내의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국내에서 제공된 수치가

CTS를 거쳐 UN SDGs에 제공되고 있었다. 국내 수치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
여 국가 통계와 글로벌 정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치의 정합성과 별도로 모
든 지표에서 개념 및 측정방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의 경우, 글로벌 정의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제공된 통
계는 살인기수 건별 대표 피해자 정보이며, 살인기수 건은 발생시점이 아닌 경찰청

에 접수되어 사건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국내의 형법 분류 체계에 따라

강도 및 강간살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과소집계의 가능성이 있다. 

형 미선고자 비율의 경우에도 수용자 중 형 선고를 받았으나 그 형이 최종 확정

이 아닌 경우의 포함 여부를 두고 개념 차이가 발생하였다. UN에서는 형의 선고 여
부를 기준으로 하나, 국내 분류체계에서는 그 형의 최종 확정 여부 기준으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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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형 미선고자 비율이 과대로 계상되고 있었다. 

<표 3-27> 6개 SDGs 범죄지표 검증 결과 

번호 출처확인 수치정합성 개념 및 측정정합성 기타

16.1.1 고의적 살
인 범죄 피해자 수

경찰청 
범죄통계

일치 

불일치 
(대표피해자 정보, 

강도 및 강간살인 제외, 
원표승인시점 기준) 

 성별 미상 정보 
제공 필요

16.1.3 폭력범죄에 
노출된 인구비율

형정원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2014년 이후 
자료만 일치 

불일치
(SDG-CTS 간: 강도
CTS-범피: 비신체적 

성폭력, 강간)

성별 데이터 수치 
삭제 필요(신뢰성)
강도자료 불분명

16.1.4 범죄 두려움
형정원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일치
일치

(방향성 차이,
 척도 차이)

성·연령별 세분화 
제공 가능  

16.3.1 범죄신고율
형정원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일부 시점별, 
범죄유형별 

일치

불일치
(성폭력 개념)

성별 데이터 수치 
삭제 필요(신뢰성) 

16.3.2 형 미선고
자 비율

법무부 
내부자료

일치
 불일치 

(최종판결이 아닌 자의 
포함 여부)

-

16.5.1 공무원 뇌
물범죄 비율 

불확실 확인불가 확인불가 유사통계 제안 

이러한 검증결과를 세 가지로 유형화한 후 각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자료원이 명확하고 이를 활용한 국제기구의 자료도 분명한
경우다. 이 경우, 지표의 국내 데이터 출처가 명확하다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지표에 대한 UN 정의와 국내통계 정의 간에 차이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필
요하다. 개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내 통계는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반영

되어 측정된 것이며, 특히 공식범죄통계의 경우 국내 형법체계에 기반하여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차이가 과연 수
용할 만한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데이터 제공 시 보다 자세한 메타데이터를 국제기

구에 보고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나 형 미선고자 비율이 그 예이다. 그런데, 국내의 이러한 데이터 수집 경
향이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면 CTS 조사방식 개념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만일, 국내에 한정된 상황이라면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조사를 일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국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개선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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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두려움 지표가 이 예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안전생활실태조사에서 측정된 범죄 두려움 데이터가 CTS에 제공 중인데, 글로벌
정의와 비교할 때 질문의 방향(긍정 vs 부정)과 척도 유형(4점 vs 5점)에서 차이가 있
다. 범죄 두려움은 국내에서 동일한 방향과 척도로 상당기간 조사되어 시계열 자료

가 축적된 상황이다. 특히, 중간값을 포함한 5점 척도의 사용은 한국적 맥락이 반영
된 산물이다. 이 경우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적 두려움이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
는 두려움의 정도를 잘못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국제기

구 및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두려움 항목 측정 방안에 대한 개선 과정에서

질문의 방향 등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보통’이라는 중간값 대응 방안으로
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두려운 편에 더 가까운지 두렵지 않은 편에 더
가까운지 추가질문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국내 자료원은 명확하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구체적인 항목이
국내 자료원의 어떤 항목을 활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폭력범죄 노출 비
율(지표 16.1.3)과 범죄신고율(지표 16.3.1)이 여기에 해당한다. 폭력범죄에 포함되는

하위 범죄유형인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개념이 UN SDGs, CTS 그리고 국민생활안
전실태조사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행, 강도에 대한 개
념 정의를 두고 기관 간 설명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UN이 각 범죄 유형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는 그 내역이 명시되

지 않아서, 해당 지표의 데이터로 활용된 국내 데이터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활용되
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성폭력과 강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
한 경우, 일차적으로 UN SDGs와 CTS 간의 범죄유형에 대한 개념 통일이 요구되며
이를 근거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도 범죄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
적으로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국내 자료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명확하더라도 보다 적합한 국내 자료원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유사통계를 제안하였다. 공무원 뇌물수수 비율(지표 16.5.1)
이 그 예이다. 현재 UN SDGs에서 제공하는 뇌물수수 데이터는 국내 자료원이 명확
하지 않아, 그 데이터의 정확성 및 지속적인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따
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조사해온 부패인식조사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을 제안하였다.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지표의 경우에는
경찰청 범죄통계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통계로 통계청 사망

원인통계를 제안하였다. 두 통계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범죄 예방을 위

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상황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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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도 여럿 발견되었다. 고의적 살인범
죄 피해자 수에서 성별 불상 건수 혹은 전체 건수를 데이터 서비스 과정에 포함하는

것, 범죄 두려움 지표에서 국내외 조사 연도를 일치시키는 것과 성 및 연령별 세분
화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 성폭력 범죄에 노출된 인구비율에서 이미 제공

되어 있는 성별 세분화 데이터의 경우 빈도수가 매우 낮아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

므로 데이터 삭제 요청을 하는 것 등이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을 하여 CTS 관련 SDGs 지표에 대한 국내 데이터 품질
을 향상시키고 국제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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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이번 연구의 핵심은 CTS 체계를 이해하고, 여기에 제공된 한국 데이터가 글로벌
정의 및 측정방식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여 SDGs 이행점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다. CTS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UNODC에
서 실시하는 조사로, 2012년부터 각국 범죄통계 담당기관을 책임연락관으로 지정하

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법무부와 공동 연락기관 역할을

맡고 있으며, 6개 관계기관 데이터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CTS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2016년 이후부터 SDGs 범죄분야 모니터링에도 활용되고 있다. CTS에서는 살인, 폭
력범죄 등을 비롯하여 7개 분야, 47개 세부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6개 통계가 SDGs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 지표는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폭
력범죄에 노출된 인구비율, 범죄 두려움 비율, 범죄신고율, 형 미선고자 비율, 공무원
뇌물범죄 비율이다. 

공무원 뇌물범죄 비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국내의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었

으며 국내에서 제공된 수치가 그대로 CTS를 거쳐 UN SDGs에 제공되고 있었다. 그
러나, 수치의 정합성과 별도로 모든 지표에서 개념 및 측정방식의 차이가 발견되었

다. 국내 통계는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반영되어 측정된 것이며, 특히 공식범
죄통계의 경우 국내 형법체계에 기반하여 수집되었으므로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차이가 과연 수용할 만한 정도인지, 혹은 더 적합한

데이터가 국내에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의 상황, 즉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데이터 시계열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제언해 보았

다. 그 내용은 국내와 국제기구 각각에서 진행할 상황과 즉각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 연구에서 해당 국가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개별 국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확히 대응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국제기구 데이터 제공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보여주었
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내 데이터가 제공되어 국가 간 비교 및 글로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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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등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리된 결과를 SDGs 범죄지표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연구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이다. 둘째, 관련된 통계 개선을 이끌기 위해서는 각 지표별 추가적인 심층분석이 필
요하다. 이를 통해 개선된 통계가 어떠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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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UN-CTS 조사표 개요 부분 (예시, 2018년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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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외부청렴도) 조사 설문지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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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CTS data: Case Study of Korea

Youngshil Park, Youkang Chin

International statistics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widely used 
for understanding the global situation and comparing countries about certain 
issues.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check the quality of the country 
data which is provided to the global level as a source for the international 
statistics. Given the impact of the global statistics to policy making process, it is 
important to verify whether the national data is properly used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definitions and methodology. This can help build up more reliable 
data flow system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Korean data being 
collected by the United Nations Criminal Trends and Criminal Justice System 
(UN-CTS), an important source of SDGs crime data, conforms to global 
definitions. Six SDGs crime-related indicators were selected for this review, and 
the Korean data of the indicators were compared to the national statistics of 
Korea. If there is any disparities between the global and the national source data, 
we tried to investigate the reasons behind of the difference and to suggest any 
necessary measures to minimize the gap.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some indicators are based on the clear national 
official sources while other indicators have no clear source data. Even if the 
sources are clear, there are some gaps in concept or definitions between the two 
data.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d som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ata for the SDG indicators. 

The study implies that we need to be careful in interpreting national data 
being used for international statistics. This issue is not just limited to the crime 
sector. At the same time, the data flow system for SDGs monitoring is expected 
to be more enhanced by thoroughly verifying the quality of the international 
data and improving it in close collaboration with concern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ey terms : UN-CTS, intentional homicide, violent crime, fear of crime, crime 
reporting rate, unsentenced detainees, bri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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